
　연구보고서

１９９２－００２

　　　임금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目次

序言

第1章 序論
第2章 國民經濟와 賃金決定
 第1節 序論
 第2節 賃金과 經濟模型
 第3節 先進國의 所得政策 經驗
 第4節 賃金水準 決定理論
 第5節 우리 나라의 適正賃金
 第6節 結 論

第3章 賃金과 生産性
 第1節 序論
 第2節 賃金과 生産性의 關係
  1. 생산성임금제
  2.「바인트라우프」공식
 第3節 生産性賃金制 賃金公式
第4章 勞動生産性 算出方式
 第1節 어떤 勞動投入量-事業場調査 vs. 家口調査?
 第2節 生産性測定 國際比較
 第3節 우리 나라 生産性測定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第5章 企業單位 生産性
 第1節 序論
 第2節 生産性向上의 要因들
 第3節 生産性分析技法



   1. 총생산성
   2. 노동생산성
  第4節 企業單位의 生産性分析
  1. 「구로자와」접근방법
  2. 「롤러」접근방법
 第5節 서비스部門의 生産性
 第6節 政府 및 公共部門의 生産性測定
第6章 經營參加와 生産性
 第1節 經營參加와 定義
 第2節 經營參加와 生産性
  1. 경 참가의 생산성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2. 경 참가의 노사관계상 특징

 第3節 成果配分制度
  1. 경제여건변화와 신축적인 

임금관리

  2. 성과배분제도의 효과
  3. 제도도입방법
  4. 정착방안
 第4節 從業員持株制度
  1. 종업원지주제도의 정의
  2. 발전과정
  3. 우리 나라 종업원지주제도의 

형태

  4. 실시현황
  5. 종업원지주제도와 생산성
  6. 종업원지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第7章 結論
附表

參考文獻

 
 

 
 
表目次

<표 2-1> 임금상승률과 타결인상률 추이
<표 4-1> 제조업 부가가치노동생산성 비교
<표 4-2> 사업체 노동실태조사상의 제조업 근로자수
<표 4-3> 연간조사
<표 4-4> 월별조사
<표 4-5> 광공업(산업) 센서스상의 제조업 근로자수
<표 4-6> 우리 나라의 생산성통계
<표 4-7> 미국의 생산성통계



<표 4-8> 일본의 생산성통계
<표 4-9> 대만의 생산성통계
<표 5-1> 생산성보고서의 양식
<표 5-2> 생산성지료의 비교

그림目次

[그림 3-1] 임금과 생산성의 관련도
[그림 5-1] 기업측면에서 본 생산성향상 요인
[그림 5-2] 산출물의 구성요소
[그림 5-3] 「근로자와」의 생산성측정 기본구조
[그림 5-4] 근로시간구조
[그림 5-5] 생산가치와 부가가치의 구조
[그림 5-6] 총수익의 구성요소
[그림 5-7] 전환비용의 구성
[그림 5-8] 생산성측정의 구조
序言

1987년 6월 민주화선언 이후 노사관계 자율화과정에서 나타난 임금급상승과 노동력 
공급부족이라는 현실은 생산성 향상만이 국가경제성장과 대외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알게 한다. 이러한 경제여건 속에서 임금과 생산성에 관한 본 연구는 현실경제에서의 
생산성 및 임금에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이론적 정리와 실제적용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 다.
전체적으로는 임금정책에 대한 기본적 시각을 재정립하고자 하 으며 특히 生産性賃金理論의 

현실적용에 있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生産性測定方式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이와 아울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제시를 위하여는 기업단위생산성, 경 참가와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 II 장 「國民經濟와 賃金」에서는 임금정책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맥을 짚어주기 위하여 
임금의 국민경제내에서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밝히고, 제 III장 「賃金과 生産性」에서는 
생산성임금이론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의 해석을 시도하 으며, 아울러 국내 학자들의 徵視的 
適用可能理論을 소개하 다. 제 IV장 「生産性 算出方式」에서는 아직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노동생산성산출시 투입자료를 무엇을 사용해야 하느냐, 사업체조사 또는 가구조사 어느 
것에 의할 것인가에 관해서 외국사례 및 국내노동투입 데이터의 분석을 통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다. 참고로 이 결론은 1991년 10월 생산성측정 관계학자들의 韓國生産性本部 세미나에서도 
제시되어 상당한 반응을 얻어, 생산성 측정방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제 V장에서 「企業單位 生産性」을 독립된 장으로 부각시킨 이유는 기업단위의 임금교섭을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여건에서 노사로부터 기업단위 생산성향상과 이의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주문이 

많아서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제 VI장 「經營參加와 生産性」에서는 임금체계와 관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成果配分制度가 임금와 생산성을 연계시킬 수 있는 효과적 

임금정책이라는 시각을 취하고 있으나 필자의 기존연구 「成果配分」이 이미 출간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정착방안만을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경 참가는 좁은 의미 즉, 勞動者參加로 
국한해서 그것과 생산성과의 관계를 정리하 고 從業員持株制度는 우리사주조합의 활성화를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하 다.
본 연구는 본원의 鄭寅樹 연구위원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분의 
도움이 많았는데, 특히 생산성산출방식부문에 대하여는 勞動部 統計課 李柄直 사무관의 자료제공 
및 조언 그리고 韓國生産性本部의 禹在植 실장을 비롯한 여러 분의 조언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자료정리를 비롯한 조력을 아끼지 않은 RA 嚴東郁군 및 연구조원 辛在順양 그리고 編輯과 校正에 
정성을 다해준 출판팀長 朴贊暎 責任硏究員을 비롯한 출판관계자들에 대한 치하도 빠뜨릴 수 

없다.
끝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모두 집필자의 개인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1992年 6月
韓國勞動硏究院

院長 孫昌熹

第1章

序論

최근의 勞動動向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賃金 急上昇과 제조업의 人力難으로 요약된다. 
임금은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所得의 源泉이요, 상품을 만들어 내는 기업가에게는 
費用으로 작용하므로 국가경제 속의 임금의 역할과 인상률의 결정은 노․사․정 모두의 중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상품의 수출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한 
勞動費用에 의존하던 우리 나라로서는 지난 4년간의 임금 급상승은 대외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다.1)

임금상승은 크게 보아 市場的 要因과 制度的 要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장적 요인이란 
임금수준이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며, 
제도적 요인이란 노동조합의 세력이나 최저임금제 등의 사회구성원의 힘의 균형과 제도적 법적인 

변화로 인한 임금수준의 변동을 지적한 것이다. 우리 나라는 1987년 6월의 민주화 선언 이후 
1991년 6월까지의 제조업 명목임금이 120%정도 상승하 다. 이와 같은 임금 급상승에는 
노동조합의 강세로 인한 制度的 要因도 있지만 노동력 수급상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市場的 

要因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시장적 요인이 강하다는 점은 제조업의 인력난이 이를 대변한다.
제조업 인력난의 근본원인은 상용근로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생산직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수의 감소는 1991년 2/4분기에는 -8%가 되어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근로자수 감소의 원인은 산아제한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인구구성이 鐘型에서 타원형으로 

변화하여 신규노동력의 유입이 줄어들고 있고, 고학력으로 인한 생산직 노동력의 공급자원이 
줄어들고 있다는점 외에도 제조업의 경우는 3D(Dirty, Difficulty, Danger)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임금수준이 여타산업에 비하여 제일 낮다는 점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동력 공급부족으로 미루어 보아 어차피 앞으로의 임금상승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예측한다면 대외경쟁력 제고는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수출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경제상황에서 賃金과 生産性 硏究가 중요연구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임금수준 상승에 걸맞은 생산성 향상은 근로자의 소득도 높이고 대외경쟁력도 유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과 생산성에 관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임금이 국민경제 속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이론을 巨視經濟模型속에서 설명하면서 기본적으로 임금은 국민경제 

속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변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임금에의 단기적인 정부개입인 소득정책의 방향과 임금인상률 결정에 관한 이론 및 간단한 

모형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근로자의 생산성 증가만큼의 임금소득 증대를 보장하고 최소환 
노동소득분배율을 현수준에서 유지시킬 수 있는 임금이론인 生産性 賃金理論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이론이 의미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하여 「바인트라우프」公式과 대비시키고 생산성 

임금이론의 실제 적용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를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임금인상률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생산성 측정에 관한 논란이 어디에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동력 투입지수는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가를 밝히고 있다. 
제5장에서는 기업단위에서의 생산성 측정방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6장에서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한 방법으로서의 경 참가와 임금지불방법 개선책을 논의한다. 
여기서 經營參加와 生産性과의 關係에 대한 기초연구를 소개하고, 특히 임금과 생산성을 
연계시킬 수 있는 경 참가의 한 유형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임금관리 및 근로자복지제도로서 

외국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成果配分制度와 從業員持株制의 우리 나라에의 적용상의 방법과 

개선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성과배분제도는 필자의 旣存硏究(鄭寅樹, 1991)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의 결론에서는 중요부분을 
요약한다.
 
 
 
 
 
 
 
 
 
 
주석 1) 수출부진의 원인을 임금상승뿐 아니라 기술투자부진, 1989∼90년간의 대미환율 
절상(연평균 3.8%)에도 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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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내에서 需要와 供給의 均衡에서 결정되고, 물가수준, 생산성, 통화량, 
이자율, 자본의 양, 기술수준 등 여타 다른 경제 변수들과 함께 국민소득과 경제생산률을 
결정한다. 한편 이렇게 주어진 국민소득 수준에서 여러 다른 경제변수들이 다시 서로 향을 
줌으로써 차기의 임금수준이 결정된다. 임금은 이와 같이 국민경제 속에서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임금이 국민경제 속의 自律的 決定이라는 위치는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정부개입의 여지가 생긴다. 즉,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간의 교섭을 통하여 노동시장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금결정에 여러 가지 비경제적 요인이 
작용함으로써 노동시장 수급상의 균형점에서 임금이 결정되어지지 못할 때에는 所得政策에 의한 

정부의 개입이 허용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임금에 대한 정부의 市場介入은 6․29선언 이후의 노동조합세력에 의한 임금 
급상승과 규모별 임금격차의 확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본다. 정부에서의 賃金介入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임금이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비용으로 분류되므로 
가격결정에 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에 임금수준은 

대외경쟁력과 국가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상품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는 임금수준의 안정, 기업의 技術投資와 換率의 안정이 중요하지만, 變動換率制를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로서는 정부에서 환율을 조작할 수는 없으며 기술투자 또한 기업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지므로 정부로서는 장기적으로만 투자증대 誘導가 가능하다. 따라서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단기적 수단은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것이다. 임금근로자가 비농진산업 취업자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임금억제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상당하다. 지난 4년간 
名目賃金이 120%정도 상승한 만큼 정부로서는 賃金抑制를 강화하고 특히 독과점 대규모 기업체 
및 일부 公企業에서 선도하는 규모별 임금격차의 확대를 막으려 하고 있다. 규모별 임금격차의 
확대는 지불능력이 부족한 여타 중소규모업체의 악 향을 끼치고 이는 국가전체로 볼 때에 

노동시장이 교란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민경제 속에서의 임금결정이 갖는 '自律的 調整'과 '政府의 介入'이라는 상반된 성격에 
대하여 경제학 이론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임금정책의 

방향에 대한 示唆點을 얻으려고 한다. 제2절에서는 國民經濟模型을 통하여 임금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이론적으로 확인하며, 제3절에서는 정부에서의 임금개입인 所得政策이란 과연 
무엇이며 기본적인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찰한다. 제4절에서는 임금수준 決定理論에 대한 
서베이를 통하여 임금수준 결정이 노동조합 勞力型과 最適化型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득정책이란 노동조합 세력형에서 존립근거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임금결정상의 주요변수는 
실업률, 노동생산성, 기대물가상승률, 국민소득 추세변동치임을 추출하고 있다. 제5절에서는 
1990년과 1991년의 노동시장 상황이 6․29 민주화 신인 직후인 1987, 1988, 1989년도의 경우와는 
달라졌음을 자료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제4절의 賃金理論에서 추출된 임금결정의 
중요변수를 이용하여 노․사간의 임금협상시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간단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절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으로서의 결론을 요약하고 있다. 부인하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임금인상 결정모형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는 점이며,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논하고 있는 점은 제2∼4절에서의 임금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제6절의 결론부분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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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에서 임금이 노동시장내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서 결정되고, 한편 주어진 국민소득 
수준에서 경제변수들의 상호작용으로 차기의 임금수준이 다시 결정되는 특성을 지적하 다. 
임금과 같이 국민경제 속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성격의 경제변수를 경제학에서는 

內生變數(endogenous variable)라고 한다. 즉, 국민소득의 결정과정을 나타내는 거시모형에서 
임금은 물가수준과 함께 한계생산성과 취업자 수준에 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국민소득이 

결정되며, 이러한 과정속에서 次期의 임금수준이 결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세금, 정부지출, 
자본량, 통화량 등과 같이 모형에서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外生變數(exogenous variable)와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 문자 그대로 외생변수는 정부의 정책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
經濟學 理論에서는 임금을 세금, 정부지출, 통화량, 이자율과 같은 정책변수로 취급하지 않는다. 
임금은 시장경제 속에서 상품의 가격과 함께 저절로 결정되어져야 하며, 이때 경제는 원활하게 



움직이며 價格機構의 歪曲과 資源의 非效率的 分配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임금은 
어디까지나 경제현상 속에서 마지막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정부에서의 임금관리는 되도록 

直接的인 方法이 아닌 租稅政策 등의 間接的 方式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理論이 시사하는 

바인 것이다. 이러한 점은 캐인지안 모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1) 국민소득의 결정과정을 
나타내는 거시경제모형에서 임금의 역할과 균형국민소득 결정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巨視經濟模型에서는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임금과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媒介變數로 작용하여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고, 이때 노동수요와 공급상의 일치점에서 균형임금수준과 
고용량이 결정된다. 그리고 고용량이 결정되면 주어진 생산함수의 형태에 따라 공급측면의 
국민소득 수준인 산출물이 차례로 결정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국민경제상의 균형국민소득 
수준은 공급측면인 산출물 수준에 따라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산출물에 대한 국민의 

수요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진다. 수요측면에서의 국민소득 수준은 일반소비자의 消費需要, 기업의 
投資需要 그리고 정부의 消費支出로 구성되는데 이들이 크기에는 이자율, 통화량, 물가상승률, 
세율 등이 향을 미친다.
均衡國民所得 수준은 수요측과 공급측의 균형점에서 최후로 결정되고, 이렇게 결정된 국민소득 
수준이 차기의 자본량과 생산함수에 다시 향을 주고 새로운 임금수준과 국민소득수준이 

결정되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때 집행한 점은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거시경제모형에서 임금은 
물가와 함께 경제를 자동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내생변수라는 점이다. 그러나 세금(T), 
정부지출(G), 통화량(M)과 같은 정부의 정책변수는 외생변수로서 국민소득 모형에서 소비지출과 
투자 및 생산량에 향을 미치고 있다.
 
 
 
 
 
 
 
 
 
 
주석 1) 부록에서 간단한 거시경제모형에 대한 예를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바란다. 그리고 좀더 
복잡한 식은 Sargent(1979), p.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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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內生變數라고 하여, 經濟理論에서 볼 때 정부에서의 賃金調節(wage control)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불가침의 역은 아니므로 임금수준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는 있다. 이러한 賃金과 
物價에 대한 調節政策을 경제학에서는 所得政策(incomes policy)이라고 한다.
소득정책이란 선진국의 경험에서 볼 때 물가는 상승하고 성장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하에서 나타나는 경제대책으로서 약간의 物價統制와賃金統制를 
수반하고 있다. Meade 敎授(1982)의 소득정책에 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첫째가 물가안정이고, 둘째가 고용정책인데, 물가안정을 
위하여는 억제적인 총수요관리정책을 써야 하고 고용을 완전고용 수준으로 유지시키려면 

신축적인 임금관리를 하여야 할 것인바, 이때 통화량 조절을 주로 하는 총수요관리정책이 주된 
정책이고 정부의 임금억제는 보조적 정책이어야 하며, 또한 생계비가 급격히 오르는 
상황하에서의 임금억제는 단계적으로 완만하게 추진되어야만 한다(예: 생계비 15％ 상승 →임금 
12.5％ 인상)

외국의 소득정책 실시배경을 보면 戰時經濟體制일 경우, 국제경제 환경의 악화로 대외경쟁력이 
약화된 경우, 그리고 노조의 강세에 의한 임금상승 압박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하리라고 
기대되는 경우 등을 그 근거로 삼아 실시되었다. 소득정책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으로 
생산성 향상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소득정책이란 그 범위가 전국적이므로 
직종간․기업간․산업간의 일률적인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어 외국에서도 기업의 생산성에 

따른 예외 조항 (productivity escape clause)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政策의 柔軟性을 확보하려 
한다.
所得政策은 대부분의 경우 정책시행에 있어서 네 단계의 공통적인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번째 단계가 임금․물가상승 압력에 처한 정부가 임금과 물가에 대한 상승률의 상한선을 

발표하는 것이고, 두번째 단계는 정부정책에 대한 支持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정부가 기업과 
노조의 대표에게 설득작업을 벌이는 단계이다. 세번째 단계는 과도한 임금상승 사례를 조사 
감독하고, 정책시행상의 예외조항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네번째 단계에 이르면 정책에 대한 
국민의 容認度가 한계에 이르고, 차츰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됨에 따라 소득정책은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외국의 임금․물가안정을 위한 소득정책 시행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국민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와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큰 역할을 하 다는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소득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실적으로 노사의 自制를 계속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고, 
경제현상의 불확실성, 엄청난 행정상의 비용, 그리고 가격기구에 대한 인위적인 조작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었다. 장기적인 임금억제는 노동공급, 소비수준, 생산성등의 다른 
부문에 주름살을 가져와, 계층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키고, 경제성장에도 좋지 않은 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소득정책의 폐해로 말미암아 1980년대부터는 임금․물가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치료에 주력하여 정부의 規制簡素化 및 産業構造의 合理化 방향으로 政策指向點을 

돌리고 있다.1)

소득정책은 단기적인 성질의 것이어야 하며, 단기적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과도하게 통제하는 
소득정책은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虛僞協商(sham agreement)을 유발시켜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2) 소득정책시의 임금조절 범위는 임금이 국민경제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메카니즘(mechanism)내에서의 중요 참고변수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변수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임금수준 결정이론 서베이를 통하여 찾아본다.
 
 



 
 
 
 
 
 
 
 
주석 1) Holden, et al.(1987), Bilson(1987) 및 金兌基(1989) 참조.
주석 2) Hunter(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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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賃金方程式은 크게 보아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 첫째는 노동조합 勢力型이고 두 
번째는 最適化(optimization)型이다. 노동조합 세력형에서는 임금이 노동의 수급 및 여타 
경제상황과는 관계없이 노사의 임금결정의 독점력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이론이며, 이 이론의 
경험적 연구로는 Hines(1964)가 유명하다. Hines는 명목임금 변화를 노동조합 조직률과 그 
조직률의 변화화의 관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최적화 이론에서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기업과 
노조가 최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임금수준이 결정된다. 최적화 이론에 대한 연구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첫째로는 노동시장이 신축적이라면 임금결정은 노동시장의 
수급상의 균형점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며(Azariadis, 1975; Gravelle and Rees, 1981), 두번째는 
노동조합의 최적의사결정이 명목임금 결정에 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이 이론은 노동조합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므로 노동수요라는 제약하에서 최대임금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세력형의 노동조합에 의한 설명과 다르다. 세 번째는 노동시장이 二重構造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競爭的 노동시장과 非競爭的(노조결성) 노동시장으로 나누어 각각의 노동시장에서 임금수준이 
달리 결정되어진다고 본다(Minford and Brech, 1981).
소득정책의 존립근거는 노조의 강세에 의한 노동조합 세력형의 임금수준 결정이 일반적일 

경우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임금상승만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은 아니고 雇傭과 賃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勞動需要라는 제약조건하에서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용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임금결정이 노동조합 세력형에 의하여 일어난다는 것은 경제이론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제학에서는 임금방정식을 노동조합 세력형보다는 최적화형에 
의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최적화형 임금방정식의 實際分析(empirical analysis)을 위하여는 
擴張필립스曲線(the augmented phillips curve)과 實質賃金抵抗模型(the real wage resistance model)이 
주로 이용된다. 擴張필립스曲線模型은 다음 식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즉, 名目賃金 w는 노동시장의 수요부족분  과 기대물가상승률 pe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때 이 모형의 실제분석에는 노동시장 수요부족분  와 기대물가상승률 pe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代替變數(proxy variable)를 사용한다. 노동시장 부족분의 
대체변수로는 실업률, 잠재실업률, 지난 몇 년간의 實質賃金(lagged real wages), 국민소득의 
추세변동치, 시간추세(time trend)등을 사용하고, 기대물가승상률의 대체변수로는 지난해의 
물가상승률을 주로 사용한다.
실질임금저항모형에서의 명목임금의 변화는 노동조합이 임금협상과정에서(과세후) 실질임금의 
補塡을 추구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점을 가정한 실질임금저항모형은

w=α(Ra-R-1)+pe

로 나타난다. 여기서 Ra는 현재 갈망하는 실질임금(aspiration real wages)이며, R은 수령한 
실질임금, α는 세금 부과후의 실질임금의 비율이다. 이때 R는 실제분석에서는 구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 시간추세(time trend)를 대체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R를시간추세에 의하여 대체한다는 
사실이 현실성이 없고, 擴張필립스曲線와 實質賃金抵抗模型이 이론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다르지만, 자료의 실제 계량분석에서는 구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최적화 이론에서는 임금수준의 결정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결정되지만 이 균형점을 

실제로 찾기가 어려우므로 실제 자료 사용시에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결정의 요인인 현재와 

과거의 실업률, 생산성 증가율, 경제성장률 추세변동치, 기대물가인상률이 주로 사용되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완적으로 노조조직률, 노사분규 발생빈도수 등도 참고된다(Holden, et al., 
1987).
第5節 우리 나라의 適正賃金

그러면 우리 나라의 적정임금 수준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이에는 여러 가지 모형이 
가능하지만 우리 나라의 임금방식은 임금수준 결정에 관한 위의 여러 가지 이론 중 일반적으로 

공인된 最適化型을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정부와 노사관계자가 쉽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模型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最適化理論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로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인력부족 현상과, 둘째, 실제임금인상률과 타결임금인상률의 차이이다. 인력부족이란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공급부족을 말하는데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다면 임금인상은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력부족 현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는 현상으로 예측된다. 産兒制限의 향으로 우리 나라의 인구구성도 종래의 鐘形에서 
선진국의 타원형으로 변해 가고 있으므로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다. 
비농전산업으로 보아도 경제활동인구가 1990년 2/4분기에 2.2％나 감소하 다. 제조업에서의 
노동력 공급부족 현상이 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생산직의 경우에는 1990년 2/4분기중 
8％가 감소하 으며, 제조업 생산직은 소위 3D(Dirty, Dangerous, Dificult)여서 임금수준이 
여타산업보다 더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으므로 

노동력 공급부족과 임금인상 압력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로는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실제임금인상률과 정부에 보고되는 타결임금인상률의 차이를 

보면(표 2-1 참조), 지난 5년간은 2∼3％포인트에 불과하 다. 그러나 1990년에는 그 격차가 
10％포인트 그리고 1991년에는 7.3％포인트나 되었는데, 이는 소위 한 자리수 임금인상정책이 
虛僞協商을 유발시켜 정부보고시와는 달리 실제로는 수당의 신설과 특별급여를 인상시켰기 

때문이다.
문제는 왜 기업에서 이와 같이 정부에 허위보고를 해야 할 지경에 이르 느냐 하는 점에 있다. 
여기에는 또 다시 두 가지의 논리가 있을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기업을 독과점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볼 때, 일부 독과점 대기업에 있어서는 1990년과 1991년 경우에도 노조의 
분규위협이 기업으로 하여금 실제임금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경우도 가능하다. 
대기업의 경우 노동조합도 대규모이므로 노조의 임금인상 압력은 상당할 정도일 것이고 

사용자측에서도 분규를 감수하는 위험보다는 實利를 찾아 과도한 임금인상에 동의하 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대규모 독과점기업으로서는 임금인상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중소하청기업에게 轉嫁시키는 방법을 통함으로써 노조와의 담합에 쉽게 동의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1) 한편에서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임금인상부

〈표 2-1〉임금상승률과 타결인상률 추이

분이다. 1990년과 1991년에 실제임금인상이 높았던 두번째 논리는 기업으로서도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서는 노동력을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조의 세력이 강하여 노사분규의 위협의 더 심하 다고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1987∼88년보다도 1990∼91년의 제조업 실제임금인상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과, 수출부진을 
비롯한 국가경제의 부진이 이미 199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므로 기업으로서도 불황을 이유로 
들어 임금인상률을 낮출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독과점기업에 있어서의 노사 담합에 
의한 과도한 임금인상과 비용부담의 중소하청기업으로의 轉嫁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규모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전산업에 걸친 임금압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정책 시행의 

중요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제조업의 임금인상률의 추이를 볼 때 
1990년과 1991년의 경우의 임금인상은 노동조합 세력형보다는 최적화형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나라의 임금수준 결정의 기본방정식은 제4장의 임금이론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결정 요인을 이용하여 실질적 모형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본다. 즉 실업률, 
생산성증가율, 경제성장률 추세변동치, 기대불가인상률 등을 獨立變數로, 그리고 명목임금을 



後屬變數로 사용한 回歸分析을 통하여 변수들의 係數와 통계적으로 有意한 임금모형을 찾아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2)

그러나 勞와 使에서의 실제 사용편의와 앞에서 언급한 임금결정변수들을 고려한 우리 나라에서의 

국민경제적 임금인상률 수준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임금인상률 산정은 노동생산성 
실적치를 기준으로 하되, 생산성과 실제임금인상률의 차이를 완화하는 조정치, 경기변동 조정치 
및 기대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이란 근로자가 일한 만큼 

보상 을 받고, 노동소득분배율이 최소한 현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의거한 임금이론이며, 
生産性調整置란 일한 만큼 보상을 덜 받았거나 더 받은 부분을 動態的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며, 
景氣調整置란 경기변동에 따라 임금상승률을 국민경제 속에서 어느 정도 조정하여 상품의 

대외경쟁력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분이다. 한편 기대물가상승률이란 금년도에 비하여 내년도에 더 
높아지거나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물가변동분을 감안하여 실질임금소득 보장을 위한 부분이다.
이러한 준거에 의거한 우리 나라의 적정임금인상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3)

내년도(t+1期) 임금인상률=금년도(t期) 
노동생산성증가율+생산성조정치+경기조정치+기대물가상승률

여기서,

4)

생산성조정치:지난3년간(실제임금인상률-생산성증가율)평균치5)

경기조정치:지난3년간 경제성장률 평균-내년도 경제성장률 예측치
기대물가인상분: 기대물가상승률, 불변가격기준 노동생산성, 최저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한 
조정분

위에서 제시한 적정임금인상률 공식에서 임금수준 결정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실업률을 

제외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현재 완전고용수준에 있다고 보여지며 아직까지는 실업률이 선진국의 

경우처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回歸函數 推定에 의한 임금수준 결정과는 달리 위 

식에서와 같은 單純模型에서는 실업률의 효과 자체가 기존의 임금수준, 생산성조정치, 
경기조정치, 기대물가인상률에 이미 내재되어 있으므로 굳이 실업률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여기서 위에서 제시한 임금인상률 산식의 구성상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두가지 점이 있다. 
첫째, 내년도(t+1기)의 임금인상률 산정에 금년도(t기)의 노동생산성 실적치를 사용해야지 내년도 
예측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둘째, 노동소득분배율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經總에서 발행하는 매년도의 임금인상지침인「賃金實務資料」에서는 임금인상률 기준으로 

생산성임금제를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의 노동생산성은 實績置가 아닌 豫測置를 
사용하고 있다.
노동생산성 실적치를 사용해야 하고 예측치는 안된다는 것은 生産性賃金制6)의 기본이론 자체가 

일한 만큼 보상 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명하다. 金榮培․尹鳳駿(1991)의 경우에도 
t+1기의 임금인상률 결정에 t기의 노동생산성을 사용하고 있다. 노동생산성이란 산출물을 
투입물로 나눈 것인데, 국민경제상의 노동생산성증가율은 국민소득증가율(경제성장률)에다가 
노동투입증가율을 뺀 부분이므로 생산성임금제에서 노동생산성 예측치를 주된 요소로 

사용한다는 사실은, 다시 말하여 임금인상률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내년도(t+1기)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의존하자는 것이다.
임금인상률 결정을 경제성장률 전망치

7)
에 주로 의존한다는 것은, 우선 정부와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불신만 증폭시키는 커다란 위험이 내재한다. 또한 경제환경 변화가 극심한 시점에서 
성장률 전망치 자체도 1년에 몇 번의 수정일 불가피하며 기관별 전망치도 다르게 발표되는 
현실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임금인상률 결정의 주된 요소로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론적으로도, 임금인상률 결정의 주된 요소로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론적으로도, 



임금인상률 결정의 주된 요소로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사용하자는 것은 임금을 

국민경제상의 內生變數가 아닌 政策變數로 취급하자는 視角인데, 이는 본장 제1절에서 논의한 
경제학의 임금이론과는 전적으로 배치되고, 소득정책사의 임금이론과도 그 시각이 크게 다르다.
본연구에서 제시하는 간단한 임금인상률 결정 산식상의 두 번째의 논의는 勞動所得分配率에 관한 

것이다. 본연구의 산식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첫번째의 논의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즉, 거시적인 관점에서 임금이 내생변수이지 정책변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에 노동소득분배율을 그 기준의 하나로서 제시할 성질의 것이 못 된다는 것이다. 
임금결정이 노동시장의 수급상황과 여타 경제여건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된 것과 같이 

노동소득분배율도 임금결정과정에서 저절로 결과되어지는 것이다. 金榮培․尹鳳駿(1991, 
p.72)에서도 이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適正賃金引上率에는 勞動所得分配率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노동소득분배율은 자본집약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임금인상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은 資本集約度의 
상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임금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임금인상률이 자본에 대한 보수의 증가율을 상회하여 자본집약도가 상승함으로써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주석 1)李源德(1991) 참조.
주석 2) 노조의 강세가 있었던 1987∼90년 사이의 우리 나라의 임금수준 결정에는 노동조합 
세력이 중요요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노조조직률 및 노사분규건수도 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본다.
주석 3) 윤봉준․김 배(1991)는 한계생산성이론에 충실한 적정임금인상률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①생산액 기준

(t+1)기의 임금증가율=t기의 명목생산액기준 평균생산성증가율+t기의 생산액 대비 기업의 
지불능력

②부가가치기준

(t+1)기의 임금증가율=t기의 명목부가가치기준 평균생산성증가율+t기의 부가가치 대비 기업의 
지불능력

김재원․장현준(1990)은 기업에 따라 경제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획일적 소득정책은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생산성임금제에 기초한 미시적 임금조정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업의 지불능력을 
임금상승률의 일차조건으로 강조한다.
주석 4)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기존의 생산성 추계가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변동을 따르지 
못하여 최근의 상황에서는 생산성이 과대추계된다는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방법을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 으며, 1992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석 5) 3년이라는 연수를 사용한 이유는 거시경제학이론에서 경제상황 변동이 미치는 
유효시차가 일반적으로 2∼3년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주석 6)생산성임금이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본연구보고서의 제3장 참조.
주석 7) 金在源․張鉉俊(1990)의『韓國의 適正賃金』에서 임금인상률 결정에 예측치를 



사용하자(p.340)는 의견이 있으나, 이때의 예측치는 거시경제상의 예측치가 아닌 기업의 경 성과 

예측치이므로 다른 개념이다.
 
 
 
 
 
 
 
 
 
 
 
 
 
 
 
 
 
 
 
 
 
第6節 結 論

經濟學理論에서 볼 때 賃金은 국민경제 속에서 경제변수간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진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장기적으로 직접적인 賃金抑制政策을 사용하기보다는 되도록 
임금은 勞使自律에 맡기고 租稅등을 통한 간접적 임금억제를 유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 

하겠다.
정부에서의 임금개입인 소득정책은 시장의 실패가 현저할 경우에만 설득력이 있다. 소득정책이 
실시되는 배경에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전시체제일 경우, 둘째, 국제경쟁의 악화로 
대외경쟁력이 극히 약화될 경우, 셋째, 노동조합세력에 의하여 임금이 급상승할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所得政策施行의 當爲性은 있다고 본다. 그러나 1990년 이후의 노동시장 상황을 
볼 때 그 당위성은 소득정책 실시배경상의 세번째 이유보다는 두번째 이유인 대외경쟁력의 

약화가 설득력이 있다. 第4節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1990년 이후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볼 때 
노조에 의한 임금인상이 심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노동력 공급부족이라는 현실 속에서 

지불능력이 있는 일부 독과점 대규모기업과 노동조합에 의한 임금인상이 중소기업에도 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대외경쟁력측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험을 통하여 본 소득정책의 방향은 賃金抑壓政策보다는 생산성향상을 竝行할 수 있는 

정책이 바람직하며 국민의 共感帶形成과 노사에 대한 설득이 전제조건이 되고 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소득정책의 실시는 단기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대상을 
명확히 국한시키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즉, 1992년도의 소득정책의 대상은 규모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문제의 핵심인 독과점업체, 1,000인이상 대규모기업(섬유 등 제외) 및 일부 공기업에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임금인상률 결정의 적정선은 임금이론에서 볼 때 중요변수인 실업률, 생산성 상승률, 경제성장률 
추세변동치, 기대물가인상률 등을 사용한 간단한 임금모형을 본문에서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 
모형에서의 임금인상률은 賃金理論에서의 勞動組合 勢力型이 아닌 最適化型을 따르고 있다. 이때 
지적되어야 할 중요한 점은 첫째, 생산성상승률 추계시의 産出物指數로서 經總에서의 경우와 
같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사용하여서는 곤란하다는 점과, 둘째, 노동소득분배율의 使用不可를 



들 수 있다.

〈부록〉 거시경제모형

Y=C+I+G
C=δY+(1-ρ)C-1+u1

I=β(Y-Y-1)+u2

p=α(Y-Yf)+u3

Y=F(K, N)
w/p=FN

M/p=m(r, Y)
본 모형에서는 다음과 같은 함수관계를 기본적으로 가정한다.
C=C(Y,T,M,r,p),
I=I(K,N,r)
여기서, Y: 실질국민소득
C: 실질소비
Yf:완전고용 국민소득
I: 실질투자
G: 실질 정부지출
K: 자본
N: 노동
FN:노동의 한계생산성
M: 통화량
T: 조세
r: 이자율
w: 명목임금
p: 인플레이션율
u1,u2,u3 : 誤差項(random error term)
α,β,δ,ρ: 常數
-1: lag term

第3章

賃金과 生産性

第1節 序 論

賃金決定理論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본질적으로 適正賃金의 決定은 實證的 

槪念이라기보다는 規範的 槪念에 속한다 하겠다. 왜냐하면 적정임금수준 결정은 그 당시의 
경제와 경 ․환경변화에 따른 最適政策判斷과 이에 대한 노사간의 合意가 필수적인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임금수준 결정에서 전체국민소득 중에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을 
노사간의 합의에 맡겨야 할 변수로 보아 논의의 대상에서 당분간 제외한다면 생산성이 노사간의 

成果配分의 公正性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指標로서 등장하게 된다.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생산성 이외에도 생계비, 비교임금,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일반의 조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 등을 들 수 있지만 성과배분의 공정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산성이 임금수준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겠다. 임금과 생산성에 대한 
기본적인 관계에 대하여는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가 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그들의 간단한 소개를 통하여 임금협상에 필요한 생산성 및 여타의 고려요소를 

제시한다.
第2節 賃金과 生産性의 關係



1. 生産性賃金制

국내의 학자들이 연구한 임금과 생산성에 대한 이론은 신고전학파의 限界生産說이 그 根底가 

되고 있다
1)(裵茂基, 1978; 金大模, 1979). 이 이론에 의하면 경쟁적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실질임금(명목임금)이 노동의 한계생산성(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과 같은 수준에서 결정되며2) 
실질임금상승률이 노동의 한계생산성 증가율과 같이 책정될 때 平均衡賃金 및 雇傭水準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이 이론의 假定 
자체가 완전경쟁시장에서 출발하므로 현실과는 어느 정도 다르며 또한 노동수요자인 기업의 

사정만을 고려한 기업의 利潤極大條件을 만족시키는 임금 및 고용이론이므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생산․고용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기업가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경제의 발전상태에 따른 노동소득분배율을 둘러싸고 노동조합의 교섭력등의 

制度的 要因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금과 생산성의 관계에서 임금수준 결정의 중요지표로서 생산성측정시

3)
생산량을 

노동투입량으로 나눈 물적 노동생산성을 사용하느냐 생산물의 부가가치액을 노동투입량으로 

나눈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을 사용하느냐에 대하여는 후자를 사용하는 것이 학계의 공인된 이론인 

듯하다. 裵茂基 교수는「生産性과 賃金간의 諸關係」라는 論文(1978)에서 부가가치 
노동생산성4)이 기업의 채산성과 가장 접히 관련되므로 임금수준 결정에는 기업의 채산성에 

기초한 성과배분의 견지에서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물적 노동생산성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산출량 단위당 임금코스트를 보는 것과 같은데 산출량 

단위당 코스트 상승이 곧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물적 노동생산성이 

낮아졌다고 하여 임금수준을 낮출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배교수는 임금과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의 관계에 대한 주장의 統計的 根據로서 선진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적으로 볼 

때 부가가치 노동생산성과 임금수준이 평행하여 움직이거나 일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金大模 교수는『勞動生産性과 適正賃金』(1979) 및 『生産性賃金의 意義와 適用上의 
問題點』(1982) 등에서 신고전학파의 한계생산력설에 기초하여 임금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裵茂基 교수의 경우와 출발이 같으나 실질임금상승률과 평균노동생산성증가율과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실질임금상승률이 노동의 평균생산성증가율보다 크냐 같으냐 또는 작으냐에 따라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시간적으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증가․불변 또는 감소하게 된다고 하 다. 
또한 생산함수가 1次同次函數이고 요소가격이 한계생산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실질임금이 노동의 기여도인 즉, 한계생산성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勞動과 資本간의 
代替彈力度

5)
가 1보다 크냐 같으냐 또는 작으냐에 따라서 실질임금상승률이 노동의 

한계생산성(평균생산성)증가율과의 관계가 代替彈力的의 경우와는 반대로 작느냐 같으냐 또는 
크게 되는가가 결정된다고 주장하면서, 生産性賃金制6)의 본래의 개념인 실질임금=노동의 
한계생산성 또는 명목임금=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新古典學派에서 
이론설명을 위한 기본가정인 완전경쟁시장의 성립을 위하여 우리 경제가 보다 자유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요청되고 또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며, 우리 나라 제조업의 대체탄력성이 대체적으로 
1보다 조금 작다는 연구결과7)

를 받아들인다면 생산성임금제의 적용을 위하여는 실질임금상승이 

적어도 평균노동생산성증가율과 같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바인트라우프」 公式

임금과 생산성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생산활동이 자본과 노동의 단순한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산출물 부가가치의 근로자몫인 임금과 자본가몫인 이윤 또한 투입물인 자본과 

노동간의 비율인 노동장비율과 산출물인 매출액 및 이의 부가가치율 사이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으며「바인트라우프」(S. Weintraub)公式8)은 이러한 투입․산출 그리고 부가가치 분배율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간단한 恒等式으로 표현한 것이「바인트라우프」 공식이다(그림 
3-1참조).

W/L=(K/L×O/K×P)×V/OP×W/V (1)
W/L=(K/L×O/K×V/OP)×P×W/V (2)



W/L=(V/L)/P×P×W/V (3)

임금=(부가가치 실질) 노동생산성×가격×노동분배율

O/L=K/L×O/K (4)
V/L=O/L×P×V/OP (5)

여기서 K는 자본, L은 노동, W는 임금, O는 산출물, P는 가격, V는 부가가치 이며 따라서 W/L은 
단위노동당 임금, K/L은 노동장비율, O/K는 자본생산성, OP는 매출액, V/OP는 부가가치율, 
W/V는 노동분배율, V/L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O/L은 물적 노동생산성이 되며 또한 식(3)의 
(V/L)/P는 불변가격기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으로 해석하여도 큰 무리는 없다 할 것이다.
식(1)은 단위노동당 임금이 노동장비율, 자본생산성, 가격, 부가가치율 그리고 노동분배율을 모두 
곱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며, 식(2)는 식(1)에서의 가격과 부가가치율인 P와 
V/OP의 순서를 바꾼 형태이다. 식(3)은 식(4)와 식(5)의 관계를 이용하여 식(2)로부터 전환된 
것이다. 식(4)는 물적 노동생산성(O/L)이 식(2)에서의 노동장비율과 자본생산성의 
곱(K/L×O/K)으로, 또한 식(5)에서는 부가가치 노동생산성(V/L)이 물적 노동생산성과 가격 및 
부가가치율의 곱(O/L×P×V/OP)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식(2)는 식(3)이 된다. 식(3)이 임금과 
생산성의 관계, 즉 단위노동당 임금이 불변가격기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과 가격 그리고 
노동분배율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가리

〔그림 3-1〕임금과 생산성의 관련도



키는 것인데, 식(3)에 자연대수(log)를 붙여 시간에 대하여 微分하면 식(3)은 각 요소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즉 식(3)의「바인트라우프」공식은
〈바인트라우프〉

임금상승률=(부가가치 실질)노동생산성증가율+물가상승률+노동분배율증가율 이 된다. 
新古典學派의 限界生産力設에 의거한 生産性賃金制를 편의를 위하여 여기서 다시 나타내면,

〈생산성임금제〉

임금상승률=(부가가치 실질)노동생산성증가율 + 물가상승률

이 되므로「바인트라우프」공식과 生産性賃金制와의 차이점은 노동소득분배율의 유무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한편 신고전학파의 한계생산력설에 근거한 생산성임금제는 완전경쟁시장, 
1차동차생산함수, 그리고 투입물 각 요소의 한계생산물이 각 요소의 기여도와 일치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고 이들 가정이 성립하면 노동분배율의 증가율이 零(0)이 되므로 
생산성임금제는「바인트라우프」공식의 어떤 일정 경우의 형태라 할 수 있고, 임금과 
노동생산성의 일반적 관계에 있어서 나타내는 식은「바인트라우프」형태를 취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 다른 형태의 임금과 생산성의 관계를 실제 임금협상시의 적용에 있어서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의 임금협상과정을 보면 근로자 및 
사용자측 모두가 생산성 및 물가를 임금인상률의 기본적 근거로 삼고 있고, 여기에 기준하여 



근로자측에서는 소득으로서의 임금측면을 내세워 생계비수준 충당을 더 요구하고 있으며, 
사용자측에서는 비용으로서의 임금측면에서 지불능력 부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임금타결률이 생산성과 물가를 고려한 生産性賃金制 위에서 노사간의 노동분배율증가율을 

둘러싼 협상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임금과 생산성의 관계를 좀더 명확히 규정하자면「바인트라우프」 공식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 자체가 항상 일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상태의 변화와 사회구성원의 요구 

및 합의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요소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임금협상시에는 생산성임금제를 
鐵則으로 내세워 노사양측이 생산성증가율 이내에서만의 임금인상을 반드시 고집할 것은 

아니라고 보며,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노사양측이 모두 노동분배율 변화 또한 임금협상시에 
협의할 수 있는 항목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주석 1) 한계생산력설에 기초하여 생산성에 바탕을 둔 임금결정이론에는 본고의 본문에서 임금과 
생산성 관계의 기본적 이해를 위하여 소개한 裵茂基․金大模 교수 외에도 조금씩 변형된 

형태로의 논문이 다수 있으나(朴世逸, 1987; 金在源 1987. 8, 1987. 12 등) 여기서는 생략한다.
주석 2) 裵茂基, 「生産性과 賃金간의 諸關係」,『勞動經濟論集』, 한국노동경제학회, pp.2∼3, 
1978.

주석 3) 한계생산성(생산물증가분/투입물증가분)은 현실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개념이므로 
노동생산성 측정은 현실적으로는 평균생산성(산출량/투입량)을 사용하고 있다.
주석 4) 부가가치는 총생산액 중에서 중간투입물인 원재료비, 연료동력비 등을 뺀 것인데 
부가가치에는 임금, 경 이익, 금융비용, 임차료, 조세공과, 대손상각비 및 감가상각비가 
포함된다.
주석 5) 대체탄력도(σ)의 정의:

K:자본, L:노동, r:이자율, w:임금
주석 6) 생산성임금제의 정의: 실질임금상승률이 노동의 한계생산성증가율(실제 계산에 있어서는 
노동의 평균생산성증가율)고 같거나 명목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및 노동생산성증가율의 합과 
같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이다.
주석 7)金大模(1979)에 따르면 鄭暢泳(1972) 논문에서 우리 나라 제조업의 대체탄력도가 1과 
다르다는 統計的 歸無假說이 95％ 신뢰수준에서 기각되었다고 하며, 



金迪敎․孫讚鉉(1979)에서의 자료를 사용하면 우리 나라 제조업의 대체탄력도는 0.92 정도로 
추정되었다고 한다.
주석 8)일본에서의 임금협상과 생산성의 관계에 대한 이론으로는「바인트라우프」공식이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듯하다. 이 이론은 일본에서는 楠田 丘(1979),『生産 性と賃金』; 
楠田 丘(1990),『業績과 賃金』; 日本生産性本部(1985),『生産性運動 30年と勞使の課題』등에 
소개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는 오경석․황인호(1987)에 의해 소개되어 있다.

 
 
 
 
 
 
 
 
 
 
 
 
 
 
 
 
 
 
 
 
 
第3節 生産性賃金制 賃金公式

대부분의 학자들은 임금인상률 결정의 산식을 생산성임금제에 기초하고 있다. 제1장에서 제시한 
필자의 간단한 모형도 생산성임금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경 자총연합회의 연례적 임금인상률도 

변형된 生産性賃金制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최근의 임금에 관한 국내 硏究書인 
金榮培․尹鳳駿(1991)과 金在源․張鉉俊(1990)의 연구 가운데 생산성임금제 부분을 소개한다1).
金榮培․尹鳳駿(1991)은 종래의 생산성임금제 공식에 대하여 한계생산력이론과 합치하지 않음을 
비판하고, 노동의 한계생산성의 상한선을 구하는 방법을 통해 적정임금수준 결정에 있어서 
유효한 지표를 제공하고자 하 다. 여기서 그들이 제안한 한계생산력 이론에 충실한 
적정임금결정공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2)

우선 생산량을 기준으로 할 때,

임금=제품가격×생산량기준 평균노동생산성×생산액대비 기업의 지불능력
=명목생산액기준 평균노동생산성×생산액대비 기업의 지불능력

이며, 부가가치 기준으로 할 때에는,

임금=명목부가가치기준 평균노동생산성×부가가치대비 기업의 지불능력이다.3)

위의 식을 이용하여 적정임금증가율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생산액기준

(t+1)기의 임금증가율=t기의 명목생산액기준 평균생산성 증가율



+t기의 생산액대비 기업의 지불능력
② 부가가치기준

(t+1)기의 임금증가율=t기의 명목부가가치기준 평균생산성 증가율
+t기의 부가가치대비 기업의 지불능력
=t기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명목)
+t기의(1-부가가치대비 자본비용 비율)

이상의 적정임금산출공식을 가지고 한국은행의 『企業經營分析』자료를 이용하여 80년대 
후반의 가능최대 임금인상률과 실제임금인상률을 비교한 결과 임금상승이 가능한 거의 

최대상한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다.4)

또한 기업체의 投資環境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본기여도를 고려한 賃金調整方式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초월대수 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1인당 자본비용증가율과 노동생산성증가율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임금인상률이 노동생산성증가율보다 높아지거나 같거나 낮아진다고 분석하 고, 
따라서 자본기여도가 클 경우 노동의 기여도는 평균생산성증가율을 下廻하게 된다고 

파악하 다.5)

張鉉俊․金在源(1990)은 임금문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시각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기본적으로 임금교섭시에 노사의 합의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는 적정임금 산정모형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생산성임금제에 기초한 微視的 임금조정방식을 소개하고, 이를 
특정회사 및 한국 제조업에 적용시켜 그 결과를 檢討하 다.6)

여기서 소개되는 주된 미시적 임금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형

적정임금상승률=종업원 1인당 경상부가가치상승률
=제품가격 상승률+종업원 1인당 실질부가가치상승률

②수정형

적정임금상승률=종업원 1인당 경상부가가치상승률-(자본의 분배몫/노동의 분배몫)×(1인당 
자본비용증가율-종업원 1인당 경상부가가치상승률)

또한 기업의 인건비 지불능력에 근거한 適正賃金算定方式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손익분기점, 
위험점 및 잉여금유보점 산출액 산정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한 인건비 지불능력에 기초하고 있다.7)

결론적으로 현재 임금교섭시 근간을 이루고 있는 巨視的 임금가이드라인이 실제 노사간의 

임금교섭에 있어서 유용한 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微視的임금조정방식을 논할 때 
이질적인 근로자간의 임금지급체계를 동시에 논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현실적으로 노사 
모두에게 설득력있는 적정임금인상률 산정방식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생산기준 

임금인상액(률)을 적정임금인상률의 근사치로서 提示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위 
범위내에서 적정수준은 노사간의 교섭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8)

 
 
 
 
 
 
 
 
 
주석 1)尹鳳駿․金榮培(1991), 金在源․張鉉俊(1990).
주석 2)위의 책, pp.81∼88 참조.
주석 3)여기서 기업의 지불능력은 기업의 노무비비율을 나타낸다. 이는 사후적으로 기업의 



노동분배율이 된다. 金榮培․尹鳳駿(1991), pp.83∼84 참조.
주석 4) 金榮培․尹鳳駿(1991), pp.87∼88 참조.
주석 5) 위의 책, p.102와 pp. 137∼139 참조.
주석 6) 張鉉俊․金在源(1990), pp. 227∼309 참조.
주석 7)위의 책, pp.326∼327. 참조.
주석 8)노조의 강세가 있었던 1987∼90년 사이의 한국의 임금수준 결정에는 費用壓迫型에서 
기본요인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노조조직률도 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第4章

勞動生産性 算出方式

第1節 어떤 勞動投入量-事業場調査 vs. 家口調査?

노동생산성을 측정할 때 어떠한 노동투입량을 그 기준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본장에서는 
노동투입량의 선정기준이 事業場調査(establishment survey)이어야 하는가, 家口調査(household 
survey)에 의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노동생산성이란 산출물을 노동투입량으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노동생산성 

측정의1) 경우 산출물을 國民計定상의 국내총생산(GDP)을 사용하는 데 대하여는 異論이 없으나 
노동투입량에 사용하는 자료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현재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즉,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현재 사용하는 鑛工業動態調査(사업장조사)상의 노동투입량과 
經濟活動人口年報(가구조사)상의 그것이다. 〈표 4-1〉에서는 제조업 부가가치노동생산성을 
鑛工業動態調査의 경우와 經濟活動人口年報(이하 약칭 經活 의 경우를 비교하고 있는데 두 

가지 경우

〈표 4-1〉제조업 부가가치노동생산성 비교



사이의 노동생산성의 차이는 매년 6∼9％포인트 가량 經活의 경우가 낮게 나타난다. 또한 다른 
연구자의 經活 및 광공업동태조사에 의한 노동생산성 측정치의 차이는 비록 연구자간에 방법상의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필자의 경우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표 4-1의 하단부분 참조). 따라서 
만약 생산성임금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근로자들의 임금상승률을 어디에다 맞추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상당한 분쟁의 소지가 있게 된다.
부가가치노동생산성 측정시에 노동투입량 기준을 經活상의 취업자로 하자는2)논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산출물을 국민계정상의 국내총생산을 사용하므로 이는 국민 



전취업자가 생산해 내는 것이므로 노동투입물 또한 국민 전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經活상의 

취업자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광공업동태조사상의 노동투입량 기준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10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셋째,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투입량을 계산할 경우 사업장의 자동화에 따른 
자본․노동간의 대체는 노동장비율을 상승시키지만 노동생산성 자체는 노동투입량 증가율이 

감소하게 되어 실제보다 더 높게 측정된다는 불합리성이 있다.
위의 세 가지 이유는 일견 상당히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經活을 사용하자는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만약 문제있는 부분이 있다면 현재 
한국생산성본부의 부가가치노동생산성 측정방법을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나을 듯하다.
첫번째 논거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자면 다음과 같다. 생산성측정에는 여러 가지의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생산성을 사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3) 특히 노동생산성은 
그 사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노동투입량의 선정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만약 임금협상에 
노동생산성을 사용하려 한다면 사업장단위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임금협상의 대상은 주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지 경제활동인구연보상에 나타나는 

취업자가 아니가 때문이다. 經活상에 있어서 취업자의 기준이 有給從事者는 일주일에 1시간 
이상이라도 일한 자, 無給從事者는 자 업자 및 가족종사자로서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한 자, 
그리고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졌으나 病, 休假, 勞動爭議, 日氣不順 등의 이유로 일하지 않는 자로 
정의되어 있어서 취업자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따라서 經活상의 취업자는 사업체 근로자가 아닌 
비공식부문의 불안정 취업자 또는 미등록 가내 세하청업자가 상당수를 차지할 것이고, 아직 
失業保險 혜택의 實益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자로 분류된 자 중에도 실업자가 많다고 본다. 
이에 따라 이들이 국내총생산에 기여하는 비율은 아주 미미할 것이므로 임금협상의 목적으로 

노동생산성을 측정하기에는 經活상의 취업자를 그 투입량 자료로서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하겠다. 미국노동성 노동통계국(BLS: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director인 Jerome A. Mark도 
다음과 같이 사업장 자료사용에 대한 찬성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임금자료는 주로 사업장의 
임금대장에서 추계되는 것이므로 임금과 노동생산성 관계를 논할 때는 사업장의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노동투입량을 사용하여야 하고, 반대로 생산성의 변화와 근로자이동 및 면직 간의 
관계를 보려면 經濟活動資料(labor force data)를 사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취업과 실업의 구분에 
관한 자료는 經活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4)

經活을 사업장의 노동생산성 추계자료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은 경활자체 자료로서 

신빙성에 있다. 첫째, 경제활동인구상의 사업체 상용근로자와 자 업자, 무급․일급 등의 구분이 
응답자의 自意에 따르므로 신뢰성이 적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경활상의 분류에 따른다면 
사업체의 실태조사상의 상용근로자수에 경활상의 자 업자수와 무급․일급자수를 합하면 

이론상으로는 경활상의 취업자수와 일치하여야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경활상의 취업자수를 

넘어선다. 이 이유는 경활상의 상용근로자, 자 업자, 무급․일급 등이 이중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활상의 標本母數調査는 10년에 한 번 하고 있기 때문에 경활도 산업별 
구조변화를 나타내는 대표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셋째, 경활자료를 살펴보면 제조업 
중 표본이 작은 산업의 경우 취업형태별 취업자수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므로 자료로서의 가치가 

적고 산업구조 변화를 짐작하기 힘들다. 그 이유는 경활이 家口調査이기 때문에 경활응답자가 
주로 집안에 남아 있는 주부, 노령층이나 어린이들의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분류가 아닌 세분류 
산업별로 구분하는 것은 응답된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두번째 논거인 100인 이하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수긍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구조사인 
經活을 사용하기보다는 사업장 조사인 事業體 勞動實態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사업체 
노동실태조사는 전산업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하는 全數調査에 가까운 자료이므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이동과 취업상태를 좀더 정확히 반 할 수 있다. 〈표 4-2〉에서 1985년 
이후 제조업의 근로자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업체 노동실태 광공업동태조사보다는 
취업자증가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경활보다는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사업체 노동실태는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조사이므로 월별 자료가 나오지 
않고 조사기준시점이 4월이어서 결과가 익년 1∼3월경에야 사용 가능하다는 문제점 때문에 
임금협상의 기초자료로서의 가치가 줄어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는 연간자료인 사업체 
노동실태조사를 기본자료로 하고 월별 조사자료(표 4-4 



참조)인「매월노동통계조사」와「광공업동태조사」로서 월별 추세(trend)를 補整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좋다고 본다.5)

두번째 논거에 대한 또 하나의 代替案으로서는 기존의 광공업동태조사 자료를 노동투입량으로서 

사용하되 조사대

〈표 4-2〉사업체 노동실태조사상의 제조업 근로자수



〈표 4-3〉연간조사



상 사업장의 범위를 넓혀 현행의 10인 이상 사업장기준에서「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상의 
기준인 5인 이상으로 바꾼다면 별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은 주장은 다음에서 확연해진다. 
즉,「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상의 제조업 근로자수와 「경제활동인구연보」상의 숫자가 얼마나 
다른가를 특히 5인 이하의 사업장의 근로자수도 모두 포함시킨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經活사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광공업통계조사가 노동생산성 측정을

〈표 4-4〉월별 조사



위한 노동투입량 자료로서 적합한지를 檢定해 볼 수 있다.
經濟企劃院의 광공업동태조사는 월별 조사자료로 生産, 出荷, 在庫指數의 원자료로서 또한 
한국생산성본부의 노동생산성 추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자료는 아직 일반인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본연구에서는 광공업동태조사 대신에 5인 이상 사업체 
연별자료인「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자료를 사용한다. 그러나 5인 이하 사업장도 포함한 
전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실제로는 5년마다 실시하는「광공업(산업)센서스보고서」에서 
가능하므로 본연구에서는 1978, 1983년의 사업장센서스를 연구자료로 사용하 다.〈표 4-5>는 
광공업센서스 자료에서 5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파악하여 광공업 통계조사상의 전사업장 
상용종업원수와 경활상의 취업자수를 비교한 것이다. 〈표 4-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83년도의 경활상의 제조업 취업자수는 320만명인데 광공업 통계상에 있어서 전사업장의 
제조업 상용근로자수는 240만명에 불과하여 경활상 취업자의 25％ 정도는 불안정취업자이거나 
미등록 세가내공업종사자, 그렇지 않으면 취업자로 분류된 실질적 실업자(위장실업자)일 
것으로 보인다. 1978년의 경우에도 불안정취업자의 비중은 1983년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25％나 되는 불안정취업자를 포함한 경활을 임금협상을 위한 生産性統計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한편〈표 4-5>에서 5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전체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제조업 



전체로 보면 대략 8％ 내외로 나타나는데 이 비율이 1978∼83년 사이에 거의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제조업 중분류별 5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전사업장 근로자수에 대한 비율 또한 거의 
변화가 없다. 5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전사업장 근로자수에 대한 비율은 음식료, 섬유․의복, 
나무․나무제품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높고, 화학석유 및 1차금속에는 1％미만의 매우 낮은 
비율로서 연도별 변화가 적다. 생산성추계가 퍼센트 증가율을 계산해 내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5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수의 전체에 대한 비율이 일정하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수의 
전체에 대한 비율이 일정하다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조사(광공업 통계조사)만을 기준으로 한 
노동투입량증가율이 전사업장기준 노동투입량증가율과 차이가 없으므로 광공업 통계조사를 

노동생산성 측정을 위한 노동투입량 자료로 사용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經活使用 주장의 세 번째 논거인 자본과 노동간의 대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수긍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노동생산성 추계에 家口調査인 경활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투입요소 사이의 대체효과를 제거하여 노동과 자

<표 4-5> 광공업(산업) 센서스상의 제조업 근로자수



본 사이 투입요소의 질적인 변화를 보자고 하는 주장은 일리있는 말이지만 노동 생산성추계에 

「경제활동인구년보」기준 가구조사 자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라고는 볼 수 

없는 주장이라 하겠다.
노동과 자본의 두 가지 생산요소 모두의 결합에 의한 투입과 산출물간의 생산성 측정방법을 

노동생산성이나 자본생산성 측정과 같은 단일투입물에 대한 생산성 측정과는 달리 노동생산성 

측정의 다요소생산성을 보조자료로서 사용하여 多要所生産性測定(multi-factor productivity 
measure) 또는 總要所生産性測定(total-factor productivity measure) 사용이 가능하다. 이 방법은 



노동투입요소간의 대체효과를 감안한 측정방법이지만, 이 방법의 측정은 목적이 다른 데 있다.
다요소생산성 추계는 주로 산출물 자체의 변화를 分析(analysis of output change)하는 데 쓰이는 
것이다.6) 산출물 자체의 변화란 물적 개념에서의 생산성과 투입물의 변화에 의하는 것이므로 
다요소노동생산성 측정은 주로 기술진보를 포함한 물적 생산성 측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물적 및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측정의 보조설명 자료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勞動統計局(BLS)에서 만들고 있다.7) 참고로 다요소생산성 분석에 관한 연구로서, 미국의 
조르겐슨 및 그릴리헤스(1967)는 다요소노동생산성 측정방법을 통하여 미국은 1945∼65년 
기간의 사적인 국내경제에 대한 산출량과 투입량 자료분석으로부터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산출물 

성장의 오직 3.3%만 설명한다고 하면서 산출물 성장은 대부분이 기술진보보다는 투입물의 질적 
변화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연구들이 산출물 성장을 대부분 기술진보로 설명하는 것은 

투입물, 특히 자본투입량의 계측 잘못에 기인한다고 하 다.8)

그러면 노동생산성을 측정하는 데 노동과 자본간의 代替關係를 감안한 방법은 없는가가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사실 간단하다. 다음의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生産函數(production function) 추정을 통하여 限界勞動生産性(fL)을 구할 때 자본과 노동간의 
대체관계도 고려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Y=f(K, L)
dY=fK․dK+fL․dL
fL=dY/dL-fK․dK/dL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한계노동생산성 측정방법의 어려움 때문에 생산성 측정방법으로는 

무시되어 왔으나 근래에 Chinloy(1981)가 노동과 자본간의 대체 관계 및 노동의 질적 변화(예: 
교육수준의 상승, 근로자의 기능향상, 평균근속년수 상승)를 함께 고려한 새로운 연구를 
내놓았으므로 실제 우리 나라 자료를 사용한 노동생산성 측정을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학문적 연구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며 분기별로 계속적인 공식통계 

발표가 가능할지에 관하여는 의문시된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에 대하여는 본고의 附錄에서 
간단히 소개하려 한다.
 
 
 
 
 
 
 
 
 
주석 1) 임금수준 결정의 참고지표로서 물적노동생산성을 써야 하느냐, 부가가치노동생산성을 
써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예전에 활발하 으나 학계에서는 부가가치노동생산성으로 의견의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본다(裵茂基,1978 참조).
주석 2) 상당수의 학자들이 노동생산성 추계시에 經活(외국학자들은 household survey)상의 
노동투입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때는 그 사용 목적이 임금과의 관계가 아니고 국제간의 

노동생산성 비교나 한 국가의 노동생산성 변화의 추이를 실업이나 노동이동 등과 연결시켜 

時系列상으로 또한 대분류로 볼 때로 한정되고 있다. 예로써 Szirmai and Pilat(1990), 
朴明秀(1990)를 들 수 있다. 한편 朴煊求․朴榮凡(1985의 p.151)에서는 임금과 노동생산성의 
관계를 볼 때 경활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있지만 이때는 임금상승률 추계 자체도 

국민계정상의 피용자보수에서 계산하는 방법이므로 경우가 다르다.
주석 3) Mark, Jerome A., A Variety of Plausible Productivity Measures Can be Developed, the 
Particular form Depending on the Purpose to be Served. in Concepts and Measures of Productivity , 
1983.
주석 4) Mark, Jerome A., 위의 책, 1983. p.8



주석 5) 한국생산성본부,『노동생산성지수 편제방법 연구』, 1991. 10.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추계를 연구발표하고 있으니 구체적 방법은 참고 바란다.
주석 6) Fabricant, Solomon(1983), p.12.참조.
주석 7) Rees, Albert(1980), p.340 참조.
주석 8) 국내서적으로는 鄭暢泳.(1975), p.331 및 p.378에 잘 설명되어 있다.
 
 
 
 
 
 
 
 
 
 
 
 
 
 
 
 
 
 
 
 
第2節 生産性測定 國際比較

우리 나라와 경제적 교류가 빈번한 나라들의 생산성 통계의 종류와 측정시의 투입, 산출량기준 및 
측정방법을 비교․검토해 보는 것이 현재 우리 나라 생산성 통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짐작하게 하는 좋은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국제비교의 대상국가는 미국, 일본, 대만으로 하 고, 
우리 나라의 생산성 통계를 중심으로 각국의 생산성 통계와의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각국의 
생산성 통계에 대한 비교는 <표 4-6>∼<표 4-9>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우리 나라 생산성 통계의 종류를 보면 韓國生産性本部(KPC)에서 물적 
노동생산성(상용종업원기준1), 생산직기준) 및 부가가치 노동생산성(불변가격기준, 
경상가격기준)을 분기별로 발표하는 4개의 공식적인 생산성통계가 있다. 물적 노동생산성은 
생산품의 양적인 면에서 산출량을 투입량으로 나누어서 생산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인 데 

반하여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다시 말해서 생산량 수량뿐만 아니라 
상품의 매출액까지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통계는 총지수 및 광업, 제조업, 전기업 등 세 개의 대분류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조업의 경우에는 9개 중분류까지 발표한다.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산출량지수는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국내총생산(GDP)을 그리고 투입량지수는 統計廳에서 매달 실시하는 
「광공업동태조사」상의 10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기준(man-month)으로 하며 
노동생산성은 산출량지수를 투입량지수로 단순히 나눈 평균생산성으로 정의 된다. 이때 
노동생산성상승률은 산출량증가율에서 노동투입량증가율을 빼면 구해진다.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의 불변 및 경상가격기준이라는 구분은 산출량산정시 GDP를 1985년 
불변가격기준(경상가격 GDP/GDP 디플레이터)의 국내총생산을 사용하는가 경상가격 
국내총생산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단순히 구분되며 노동투입량지수는 양쪽 모두 같다.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임금교섭과 기업경  성과를 목적으로 측정되는 통계이다.
외국의 경우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을 공표한 나라는 <표 4-6> 및 <표 4-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과 대만인데 미국의 경우 산출물은 우리와는 달리 불변가격 국민총생산(GNP)을 



사용하며 투입물은 사업장조사 및 가구조사에 의한 總勤勞者 勞動投入時間(man-hour)을 모두 
계산함으로써 사업장조사

<표 4-6> 우리 나라의 생산성 통계



<표 4-7> 미국의 생산성 통계







<표 4-8> 일본의 생산성 통계



　

<표 4-9> 대만의 생산성 통계



노동생산성은 임금협상에 사용하고 가구조사 노동생산성은 취업자의 경기변동에 따른 勞動移動 

상태를 조사하는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다. 미국의 사업장조사 근로시간수는 매월 조사하는 
사업장 임금대장에서 구하고 있으며 가구조사 취업자의 근로시간은 매월 조사하는 私的部門 

一般市民(non-institutional civilian worker)으로부터 조사된다. 미국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농업, 
비농업, 제조업의 세 개 대분류로만 공표되고 있는 반면에 물적 노동생산성은 40개의 제조업과 
운송, 석탄, 철도 등의 중요 비제조업에 대하여 공표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부가가치 
노동생산성만 行政院 主計處에서 분기별로 공표하고 있는데 대상산업은 전산업, 농업, 어업, 
제조업(9개 중분류 포함) 및 서비스업이다. 대만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산출물은 우리 나라와 
같이 불변가격기준 GDP이며 투입량지수로는 우리와는 달리 근로시간(man-hour)을 기준으로 
하지만 특징적인 것은 사업장조사 자료를 기준자료로 하여 가구조사와 사업장조사와의 차이점을 

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노동투입시간을 계산할 때 가구조사상의 총취업자수를 사업장 
피용자 근로시간의 가구조사 피용자 근로시간에 대한 비율에 곱함으로써 구하고, 사업장조사상의 
표준근로시간 이하 근로자도 그룹별로 가중치를 두어 그룹별 근로자수에 곱함으로써 

표준근로자에 기준한 노동투입시간수를 계산해 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의 물적 노동생산성은 산출량지수를 統計廳의 「광공업동태조사」상의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산업생산지수를 사용한다. 물적 노동생산성은 부가가치 생산성의 
경우와는 달리 투입량지수를 상용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느냐 생산직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상용종업원기준 물적 생산성과 생산직기준 물적생산성으로 나뉘어 공표된다. 



상용종업원기준 물적 노동생산성은 사무직을 포함하므로 사업장단위보다는 기업단위의 

생산효율성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고, 생산직기술 물적 생산성은 사업장단위의 생산성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생산직기준 노동투입물은 상용근로자수(man-day)를 기준으로 통계가 잡히므로 
상용종업원기준에서의 생산직기준과는 달리 통상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日雇 및 臨時雇(최근 
3개월 이내에 45일 이하 근로자)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물적 노동생산성은 우리 나라에서 분기별로 공표되는 것과는 달리 각년별로 발표되고 

있으나 사적 부문 제조업 40개와 중요 비제조업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노동투입량을 전체근로자의 연근로시간수를 기준(man-hour)으로 하고 있다. 물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산출물에 대하여는 불변가격부가가치를 원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운송업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기준에 대한 생산량이 아닌 피용자 1인당 생산량을 구하고, 무역․서비스업은 종사자 
전체(자 업주 포함)의 시간당 생산성을 조사한다. 일본의 생산성통계(표 4-7 참조)는 물적 
노동생산성만 공표한다. 일본의 물적 노동생산성은 일본생산성본부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데 
대상업종은 우리 나라와는 달리 公益事業(public utilities)을 포함한 광업, 제조업(13개 업종)이다. 
물적 노동생산성의 산출량지수는 通商省의 월별 산업생산조사(current production survey)에 
의하는데 산업생산총지수는 산업별 부가가치액으로 가중하여 계산한다.
다음으로 미국의 자본생산성측정은 勞動統計局(BLS)의 공식통계는 없으나 OBE(Offece of 
Business Economics)에서 사적부문의 농업, 제조업, 비농업, 비제조업을 대상으로 매년 측정 
발표하고 있다. 산출량은 물적 노동생산성의 경우와 같이 산업생산량이지만 투입량은 산업시설과 
非住居構造物(equipment & nonresidential structures)을 사용한다. 측정방법은 
恒久在庫資産法(perpetual inventory method)에 의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다요소생산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보자. 미국의 다요소생산성은 
勞動統計局에서 매년 제조업, 무역업, 금융, 운송, 공익사업(public utilities) 및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간행물은 Multifactor Pro-ductivity Indexes of the Private 
Business, Private Nonfarm Business and Manufacturing Sectors, Monthly Labor Review 등이 있다. 
분석을 위한 산출량 자료는 美國 商務省 경제분석국의 국민소득 및 생산계정부문을 기초로 하고, 
노동투입량 자료는 사업체 및 가구조사 자료이며, 자본투입량 자료는 경제분석국과 農業省 
농업통계국이 장비, 구조, 토지, 재고 등을 측정하여 만든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요소생산성이란, 가중치를 사용한 産出物을 가중치를 사용한 投入物(노동-자본)로 측정한 
생산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중치를 작성한 방법에 따라 Kendrick 방법과 Denison방법으로 
나뉘고 있다. 다요소생산성의 측정목적은 생산성향상의 원천이 자본이냐, 노동이냐, 
중간투입물의 변화에 있느냐 하는 源泉把握 및 經濟指標로서 노동생산성 보조자료로서의 가치에 

있다.
 
 
 
 
 
 
 
 
 
주석 1) 광공업동태조사(사업체단위 조사)의 상용종업원이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어 있는 자 또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로서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을 
통산하여 45일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자와 重役과 理事 등의 임원이라도 상시 사업장에 출근하여 
피용자로서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고 임원으로서 보수이외의 급여규정에 의거 매월 급여를 지급 

받는 자, 개인업체에서 사업주의 가족이라도 상시 그 사업장에 근무하여 일반근로자와 같은 
급여규칙 또는 같은 기준으로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광공업동태조사의 
실제조사에서는 10인 이하 사업장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조사대상업종이 원래 
세업종이어서 10인 이하를 포함시켜야만 좋을 경우에 그러하다.

 



 
 
 
 
 
 
 
 
 
 
 
 
 
 
 
 
 
 
 
第3節 우리나라 生産性測定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앞의 제1절과 제2절에서 이미 파악된 문제점을 포함하여 우리 나라의 생산성 측정상에서 
보완․개선되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고 본다. 첫째로, 노동투입량 기준에 관한 개선점을, 
둘째로는 다요소생산성의 공식통계로의 필요성을, 셋째로, 산출물에 관련된 생산성 측정시의 
오류사항 순으로 전개하려고 한다.
첫째, 사업장조사 자료인 「사업체노동실태조사」를 기준자료로 사용하되 이 조사가 연간 자료인 
점에서의 이용상의 어려움은 「매월노동통계조사」나「광공업동태조사」와 같은 월간 자료를 

이용하여 補整하되 최신 자료를 만들어 사용한다. 이때 가능하다면 월간 자료인 
매월노동통계조사나 광공업동태조사도 기존의 10인 이상 사업장 대상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근로자의 범위를 넓힌다면 더욱 좋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대만의 
부가가치노동생산성 측정방법의 경우와 같이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구조사상의 
피용자와 사업장조사상의 피용자 근로시간 평균의 비율로 가중치(weight)를 주어 사업장조사와 
가구조사간의 근로자수간의 격차를 조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5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와 그 이상의 사업체 근로자의 질적인 면에서의 근로자 수준의 차이는 고려되지 

않는 등, 공연히 작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서 고려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둘째, 미국과 대만에서는 노동투입지수 산정의 기준을 근로시간(man-hour)으로 하고 있다. 좀더 
정확한 생산성측정을 위하여 우리나라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노동투입지수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를 위하여는 통계자체에 근로시간을 정확히 포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관행이 이와 같이 바꾸어질 때라야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이 앞선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생산직은 사회관습으로 보아 현행의 근로일 기준(man-day) 대신에 근로시간 기준으로 통계를 
잡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근로시간을 포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광공업동태조사시 
'임금대장상의 근로시간수(hours paid)가 아닌 '실제근로시간 수'(hours worked)를 생산성측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상용종업원의 경우에는 현재의 생산성측정에 
노동투입량기준으로 월근로자수(man-mouth)를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일본 및 대만의 경우에도 
일근로자수(man-day)를 사용하므로 우리나라도 사무직은 일근로자수(man-day)를 통계로 잡되 
상용종업원 노동투입량지수 작성시에는 실근로시간(man-hour)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1)

셋째, 노동의 질적 변화를 고려한 노동투입지수 계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생산직에서의 
기능직과 단순직간의 근로자수의 차이를 가중치로 감안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2) 사무자동화 등으로 자본의 노동에 대한 代替가 많이 일어나 노동생산성이 



실제 이상으로 계산된다는 면도 없지 않지만 사실 노동투입의 질적인 상승 또한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방법은 특히 사업장단위 노동생산성 측정시에 
사용한다면 사내직업훈련에 의한 숙련근로자의 미숙련 단순공에 대한 대체가 생산성 향상에 어느 

정도 향을 주는지 계산됨으로써 직업훈련 및 생산성 향상의 직접적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넷째,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企業經濟成果 및 賃金協商資料로서 작성되어진다고 보면 
생산성측정은 불변가격으로 측정되어야만 가치가 있으므로 한국생산성본부의 경상가격기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외국의 생산성통계의 경우를 보아도 
경상가격기준 생산성통계는 찾아볼 수 없다.
다섯째, 다음으로는 多要素生産性(multifactor productivity measure)을 공식통계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동생산성 향상이 단지 자본이나 중간재투입 증가로서 
노동을 대체할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자본과 노동을 함께 고려한 생산성을 

노동생산성향상 측정의 보조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다요소생산성이 
정부의 공식통계로 공표된 것은 적어도 1980년 이후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 學術院 
산하의 생산성통계 검토위원회 의장이었던 Albert Rees씨는 1980년의 논문에서 다요소생산성의 
공식통계로서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제 미연방정부가 주요 노동생산성 통계와 일치하는 공식적인 다요소생산성통계를 제공해야 
할 시점에 이르 다. 그리하여 이 두 종류의 통계를 비교함으로써 노동생산성 변동부분 중 要素間 
代替로 인하여 야기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3)

다요소생산성 측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보다도 資本量, 在庫資産, 中間投入財貨 및 
用役의 정확한 測定4)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다요소생산성의 공식통계발표에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이러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는 산출물지수 계산상에 일어나는 문제점

5)
으로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총생산물의 불변가격 계산시 사용하는 디플레이터(deflator)에 관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생산성 
측정치가 세월이 흐를수록 실제생산성보다 下向偏倚, 즉 실제치보다 낮게 계산되어진다는 
사실(비록 생산성측정 방법이 시간이 흐를수록 고도화되기는 하지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술진보가 매우 빠른 산업(컴퓨터, 비행기)이 전체산업 디플레이터 계산에 누락되거나 그 
비중이 적다면 이러한 기술산업의 생산성측정치는 디플레이터 때문에 가격상승률은 실제보다 

높게 계산되거나 산출물과(물적) 생산성은 낮게 측정되어지게 된다.
산출물 계산시에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불변가격기준 총생산물 

산정시에 5% 정도의 산출물의 직접적 계산에 의하지 않고 간접계산에 의하므로 생산성 측정상의 
오류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 및 건설업의 경우 어떤 산출물에 대한 
불변가격에 의한 산출량 계산시 만약 그 산출물에 맞는 적당한 가격 기준이 되는 시계열이 없으면 

산출물의 직접계산 대신에 그 산업에 속하는 생산에 참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간접계산하는 방법을 취한다(이는 미국 경우의 예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각되어진다.)

<부록> 한계노동생산성 측정방법6)

부가가치 산출물 y는 투입물 f와 다요소생산성 d와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y=d․f(X1,……,XM,XM+1,……,XN) ………………………(1)

여기서 X1, ……,XM은 노동투입물(학력․경력 등) 그리고 XM+1,……,XN은 노동이 아닌 

投入物이다. 식(1)에 필요한 가정은,

(ⅰ) 단조성(monotonicity): f(x) increasing for Xi increasing
Xi≥0, i=1, ……, N



(ⅱ) 선형동차성(linear homogeneity): f(λ․x)=λ․f(x) ≥ 0
(ⅲ) 오목성(concavity):
f(λ․x1+(1-λ)․X2)≥λ․f(x1)+(1-λ)․f(x2),
0≤λ〈1, x1

≥0, x2
≥0 …………………………(2)

노동투입물은 근로시간수로 계산되며 Z(X1,……,XM)으로 중간집계되고, 자본은 
K(XM+1,……,XN)으로 중간집계된다.

노동투입물은

h = ∑M
i-1 Xi

Z=Z(X1,……,XM)
=h․Z(X1/h,……, XM/h)
=h․q(X1,……,XM) ……………… (3)

여기서 q(X1,……,XM)은 단위근로시간당 노동의 질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만약 근로시간이 homogeneous하고, 따라서 한계산출물도 같다면

q(X1,……,XM) =1
y=d․f(q․h, k)………………(4)
시간에 대하여 미분하면,

여기서 SZ=(∂ln f/∂ln z), 노동소득분배율을 나타내고 SK=1-SZ가 된다.

부가가치증가율(∂ln y/∂t)은 네 부문으로 나뉘어진다.
① 다요소생산성, (∂ln d/∂t)
② 노동의 질, SZ(∂ ln q/∂t): 노동소득분배율이 가중된 시간당 제공된 근로서비스의 증가율(기술, 
취업상태)
③ 총근로시간수, SZ․(∂ln h/∂t): 총근로시간수에 대한 산출물증가율×노동분배율
④ 자본, SK․(∂ln h/∂t): 자본의 효율성×자본분배율

따라서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자본의 효율성단위로 측정하여 중간집계되었으므로 자본의 强度(Capital Intensity: k/hs)는 한자리 
숫자(a single number)이고, 다요소생산성은 y/f 이므로 한자리 숫자이다. 그러나 노동의 질 지수 
q=z/h는 고용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른 성장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ln q/∂t)는 여러 
종류의 노동의 특성을 나타내는 變數들의 함수관계이다.

 



 
 
 
 
 
 
 
 
주석1) 통계청에서는 1988년 10월부터 「광공업동태조사」시에 상용종업원수뿐만 아니라 
상용종업원에다가 일고 및 임시고를 포함한 총종업원수도 조사하 다고 하며 또한 

상용종업원기준 물적노동생산성 측정과 부가가치노동생산성 측정시에 투입량 기준을 

상용종업원수 대신 총종업원수로 하여 측정한 경우에도 생산성의 變化推移(trend) 자체는 
상용종업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여 앞으로는 한국생산성본부와 협의하여 

노동생산성 투입기준으로 총종업원수를 대신 사용하려는 것을 검토중이라 한다. 그러나 세계 
경제환경 및 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심해지고 따라서 

총종업원수에 대한 임시고 및 일고 비율의 산업간 차이가 커진다고 보면 총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는 생산성측정은 偏倚(bias)가 크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앞으로 노동투입량지수 
측정에 현행의 월근로자수 또는 월근로자수 대신에 월근로자수를 사용한다면 총종업원기준 지수 

사용은 권장될 수 있다고 하겠다.

주석2) 노동생산성의 질적 변화를 볼 때 학력이나 근속년수의 변화 가중치를 주는 방법도 
고려되지만 상용종업원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이들 변수의 변화폭이 크므로 적용가치가 있지만 

생산직의 경우에는 학력이나 근속년수보다는 기능의 정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낫다고 본다.
주석3) "It is Time for the Federal Government to begin to Produce Official Measures of Multifactor 
Productivity Consistent with its Major Measures of Labor Productivity. A Comparison of the Change in 
Measured Labor Productivity is Due to the Factor Substitution." in Albert Rees, "improving Productivity 
Measure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dings, 1980. 6, p.342
주석4) 이를 위하여는 1980년 미국의 Gross National Product Improvement Project의 결과를 
참조하기 바란다.
주석5) Rees Albert, 앞의 책.
주석 6) Chinloy, P., 1981, pp.56∼59.
 
 
 
 
 
 
 
 
 
 
 
 
 
 
 
 
 
 
 



 
第5章

企業單位 生産性

第1節 序 論

賃金과 生産性 硏究를 기업측면에서 본다면 임금인상만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압축하여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업단위의 인상률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企業單位 生産性 측정방법과 생산성 향상요인을 살펴보는 데 그 意義가 있다.
생산성이란 投入物에 대한 産出物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投入物은 노동․자본․토지․재료․에너지․정보 등을 들 수 있고, 
産出物이란 생산된 財貨와 用役을 들 수 있다.
생산성은 때때로 자원의 집중적인 투여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생산성과 노동투여의 
집중도(intensity of labor)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집중성이란 '過度한 努力'을 말하고 생산성 
향상이란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일을 더 '知能的(intelligent)'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기계화가 진전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의 생산성은 상품의 질과 매우 관계가 깊다. 생산성은 
노동력의 질, 근무환경 그리고 이의 관리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생산성은 
사회적․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근무태도와 업적은 근로자의 생산계획 및 과정에의 
참여, 성과배분 등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대다수 관리자(78%)와 
노동조합 간부(70%)들은 생산성을 단지 수량에 의해서 파악하지 않고 근로자 만족, 소비자 만족 
및 수량적 생산성 등 세 가지 요인을 함께 연관하여 결정하고 있다.1)

 
 
 
 
 
 
 
 
 
주석 1) R.A., Katzell, et al., Work, Productivity and Job Satisfaction: An Evaluation of Policy-Related 
Research, New York: Psychological Corporation, 1975.
 
 
 
 
 
 
 
 
 
 
 
 
 
 
 
 



 
 
 
 
第2節 生産性向上의 要因들

생산성에 향을 주는 요인은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직무와 관련된 것, 둘째, 자원과 
관련된 것, 셋째, 환경과 관련된 것이다. 생산성은 일개 회사가 관리가능한지 아닌지에 따라 두 
역 즉, 외부적 요인(관리불가능 역)과 내부적 요인(관리가능 역)으로 나눌 수 있다.1)

관리자의 관리가능 역인 생산성 향상의 내적 요인은 그 변화가 용이한가 아닌가에 따라 하드 

요인(hard factors: 변화가 용이하지 않음)과 소프트 요인(soft factors: 변화가 용이함)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드 요인으로는 제품, 공장 및 설비, 기술, 원료, 에너지 등을 들 수 있으며, 소프트 요인으로는 
생산성 향상의 가장 핵심적 요소인 사람, 조직 및 체계, 작업 방법, 관리방식 등이 있다.
반면에 일개 회사로서 관리가 불가능한 역인 외적 요인으로는 정부정책과 제도적인 메카니즘, 
정치․사회․경제적인 조건, 사업환경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주요한 요인들은 크게 構造的 
調整(경제적인 조정, 인구․사회적인 조정), 천연자원, 정부 및 하부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5-1] 기업측면에서 본 생산성향상 요인

 
 
 
 
 
 
 



 
 
주석 1) S.K., Mukherjee, and D. singh, Towards High Productivity, Report of a Seminar on High 
Productivity in Public Sector Production Enterprise. New Delhi: Society of the Advancement of 
Management, 1975, pp.91∼103.
 
 
 
 
 
 
 
 
 
 
 
 
 
 
 
 
 
 
 
第3節 生産性分析技法

생산성 분석은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거시적인 차원은 물론 미시적인 차원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사회경제정책의 경제적 성과와 그 성격을 결정짓는 데 필요불가결한 

수단으로서 生産性指標가 중요시된다.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효율성과 유효성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조직개선의 경우 생산성 측정제도의 도입과 시행은 다른 추가적인 조직과 
변화와 투자 없이도 약 5% 내지 10%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 또한 조직개발과정에서 
주요한 실제 문제들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며 노사관계의 증진이나 생산성과 임금수준, 
성과배분정책간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성장의 요인분석에 필요한 
산업간․기업간 비교를 하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생산성, 이윤, 가격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적절한 생산성 측정제도가 경 정보체계에 통합되어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거시적인 차원의 생산성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생산성비율로 나타내어진다.
․총생산성 = 총산출물/총투입물
․부분생산성 = 총산출물/부분투입물

1. 總生産性

여기서, Pt : 총생산성, Ot : 총산출물, L : 노동투입부분, C : 자본투입부분, R : 원료 및 구매부분, Q : 
기타 재화 및 용역투입부분



총생산성은 가격변동에 의해 가중․조정된 노동 및 자본생산성의 평균으로 근로시간을 이용한 

방법과 회계방법으로 계산된다.

가. 勤勞時間을 이용한 計算方法

모든 원료, 감가상각, 용역 및 최종산출물은 회계상으로 산출물을 투입물로 나눈 
人力同等價値(manpower equivalents)로 바꿀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 근로자 1인당 평균 
연간소득으로 나누어진다. 즉,

이상의 지표는 계산하기가 복잡하므로 이를 간편하게 하면,

여기서, VA: 총매출액-외부비용, Ly : 총근로자수

때로는 모든 근로자의 유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또한 고용된 총근로자수보다 사용하기에 쉬운 
단위인 근로시간(work-hours completed)을 사용하기도 한다.

나. 會計方法

생산성지표가 직접적으로 구해지지 않을 경우 회계비율을 사용하기도 한다

2. 勞動生産性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동생산성은 재화 및 용역의 총가치(산출물)를 경제활동 참가인구(투입물)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그림 5-2] 산출물의 구성요소



여기서 산출물은 "표준적인 근로자에 의해 한 시간 동안 수행된 노동의 양"으로 규정되는 
'노동단위'로 변환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은 투입물의 한 요인일 뿐이며 다른 요소투입물의 
상대적인 효율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실업으로 야기되는 경제적인 비효율성이나 
자원활용의 비효율성 등이 정확한 생산성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第4節 企業單位의 生産性分析

기업조직내의 다양한 인적 구성과 그 구성원간의 목표 차이로 인하여 기업차원의 생산성측정 및 

분석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생산성분석의 목적에 따라 측정방법이 
결정되는데, 주로 ① 경쟁기업과의 비교, ② 각 부서와 근로자의 상대적 성과측정, ③ 단체교섭과 
성과배분에 있어서의 다양한 투입물에 대한 상대적 便益比較를 목적으로 구분한다.

1. 「구로자와」(黑澤) 接近方法

기업에 있어서의 노동생산성측정은 노동의 총체적인 효율성 개념과 관련된 「구로자와」의 

구조적 접근방법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구로자와」는 기업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의사결정상의 
위계구조를 따라 생산성 측정제도가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구로자와」는 
의사결정상의 책임단위가 〔그림 5-3〕과 같이 구성되며 해당 책임수준에서 생산성측정에 
필요한 각각의 가치비율을 측정하고 감독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상의 측정기본구조를 시간에 
걸쳐 적용하면 상호연관된 지표체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가. 物的 勞動生産性

물적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그림 5-4〕와 같은 근로시간구조에 기초하고 있다. 노동의 
총체적인 효율성 개념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구조를 세분한 것이다. 여기서 근로자 
개개인의 노동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근로자 효율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표준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유효근로시간을 비교한 것이고, 노동의 총효율성은 총투입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노동의 총효율성은 근로자효율성, 유효근로시간의 비율 및 
투입근로시간의 비율로 나누어져 각각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 다.

〔그림 5-3〕「구로자와」의 생산성측정 기본구조



〔그림 5-4〕근로시간구조





노동의 총효율성

= 근로자효율성 × 유효근로시간의 비율 × 투입근로시간의 비율
= 공정효율성 × 투입노동시간의 비율

위 식에서 손실근로시간상의 구분을 제외하여 단순․실용화하면 다음 식과 같다.

여기서, le: 유효근로시간/총투입근로시간

이상의 식을 이용하여 매주 생산성분석을 위해 <표 5-1>과 같은 보고서가 작성되어진다.

나. 附加價値 勞動生産性

부가가치는 생산성관리에 있어서 물적 변수들과 관련하여 의미있게 사용된다. 〔그림 5-4〕와 
같이 기업단위 부가가치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며, 이는 기업의 경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통상적으로 부가가치는 경상가격으로 평가된다. 부가가치에 대한 가격효과를 제거하는데 가장 잘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二重디플레이션方法」이 있다.

<표 5-1> 생산성보고서의 양식



〔그림 5-5〕생산가치와 부가가치의 구조



2. 「롤러」接近方法

가. 生産性 槪念과 測定

「롤러」에게 있어서 생산성은 조직이 다섯 가지 經營目的(목표, 효율성, 유효성, 비교가능성, 
성장추세)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는가 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① 目標(objective) : 총자금(total fund)의 적정성 즉, 조직의 수요와 기본 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한다. 이 총자금은 서비스구매비용, 임금과 급료, 감가상각비, 이윤과 조세부분으로 
제공된다. 여기서 총자금은 총수익개념과 일치하며 총수익(Total Earnings: T)은 
(매출액-재료비)이다.
② 效率性(efficiency) : 가용투입물에 대한 실제 요구량의 산출정도 및 가용가동력의 활용지표를 
나타낸다.
〔그림 5-6〕총수익의 구성요소



③ 有效性(effectiveness): 現在成果와 보다 효율적인 자원관리로 예상되는 期待成果를 비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생산성향상은 유효성의 증대와 가용자원의 활용제고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적인 비율로 고려된다. ⅰ) 실제산출물/실제투입물, ⅱ) 최대산출물/실제투입물, 
ⅲ) 실제산출물/최소투입물, ⅳ) 최대산출물/최소투입물(효과의 최대치)

④ 比較可能性(comparability) : 組織成果의 측정을 세 가지 수준에서 비교한다. ⅰ) 기본성과와 
현재성과의 비교, ⅱ) 각 단위간의 상대적인 성과비교, ⅲ) 목표대비 성과비교가 있으며 이 중 
ⅲ)의 수준이 가장 적절한 수준이 된다.
⑤ 趨勢(trends) : 성장추세(progressive trends)를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기업성과의 변동과 그 
변동속도를 알기 위해서 기본성과와 현재성과의 비교를 실시한다.

나. 生産性 測定方法

이 접근방법은 적어도 기업내에서 경 목표에 따라 두 가지 수준의 생산성측정방법을 요구한다.

1) 1차적 수준의 생산성 측정방법
총수익생산성(Total Earnings Productivity : E)은 조직의 기초적인고 총체적인 효율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轉換效率性은 세 가지 측면을 갖는다. ① 투입물의 산출물전환율, ② 고정산출물생산에 
대한 투입물의 양, ③ 주어진 투입물로 달성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산출물수준(효과성의 측정).



여기서, 전환비용: 임금과 급료총액(W) + 총서비스구매비용(Ps)+감가상각비(K)

2) 2차적 수준의 생산성 측정방법
①이윤생산성(profit productivity : Ep)

② 자원의 활용측면

총전환비용(Total Conversion Cost : C)은 다음 그림과 같이 구성되며, 이 구성요소에 따라 
자원활용생산성 및 자원생산성을 구할 수 있다.

〔그림 5-7〕전환비용의 구성

③ 운전자본과 재고의 측면

․운전자본생산성(Productivity of Working Capital)
사용된 운전자본 단위당 총수익 또는 운전자본회진율을 나타낸다.



재고자산생산성(Inventory Productivity)

④ 생산적 잠재력(Productive Potential)
한 조직의 잠재적 총수익은 모든 투입물이 완전히 사용된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수익으로 

Cd=C를 의미하며,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의 〔그림 5-8〕과 같이 生産性指標의 位階構造(hierarchical 
structure)로서 총괄할 수 있는데, 조직수준과 복잡성 및 측정의 기본목적에 따라 구성된다.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경 목적과 관련된 생산성지표간의 비교는 <표 5-2>를 살펴보면 된다.

第5節 서비스部門의 生産性

제조업부문의 경우, 총생산성지표와 이윤대비 총투자비율이 적절한 지표로 보인다. 
총생산성지표의 경우, 산출물의 측정은 총생산과 총부가가치의 개념으로 나뉘는데, 총생산은 
생산자의 장비와 순재고저량변동의 合으로 정의되며, 총부가가치는 총생산과 중간투입물간의 
차이로 정의된다. 여기서 자본투입부분은 조정되지 않은 총자본저량으로 측정되고, 
노동투입부분은 근로자의 수로 측정된다. 부문별 통계지표로서 연평균 현금소득과 근로시간이 
사용된다. 노동분배몫은 고정가격과 자본하에서 총부가가치에 대한 연간 현금소득의 비율로부터 
도출된다.

〔그림 5-8〕생산성측정의 구조



<표 5-2> 생산성지표의 비교



총요소생산성을 계산하기 위하여 노동투입은 두 가지 방법, 즉 근로자수와 근로시간으로 
측정된다. 제조업부문의 경우에는 특히 간접노동의 생산성측정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재료취급공이나 보수공의 생산성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

서비스직이나 사무직근로자의 경우 생산성측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려움은 산출물의 측정과 

다양한 산출물을 공통분모로 환원시키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일일 수익은 보다 적절하고 
목표지향적인 측정지표일지도 모른다. 회계상으로는 이것은 구매한 서비스와 투입비용이며, 



시간으로 따져 본다면, 그것은 勤勞測定時間標準(work measurement time standards)이다. 회계상의 
계산방법으로는 共通費用制度(common costing system)가 있으며, 노동시간방법으로는 
事務職勤勞測定(clerical work measurement)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이있다.
① 사무직 시간표준: 이 제도는 일정한 기본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은 일정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모든 기본적인 활동과 동작의 측정은 스톱워치(stop-watch)나 작업기록이 
사용된다.
② 시간연구: 이는 간단한 작업에 대한 측정기법을 사용하는 과정의 한 형태이다.
③ 임의적 표본추출: 이 방법은 연구에 있어서 데이타수집 비용을 절감시키려는 것이다.
사무직 부서의 일일 산출물은 답변서류, 상담자수, 문서의 장수 등으로 계산된다. 각각의 활동에 
소요된 시간은 作業標本(work-sampling)技法으로 측정될 수 있다. 가장 적절한 측정지표는 각 
직원이 유용하고 바람직한 활동으로 소요한 시간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의 은행에서는 업무당 소요시간에 기초한 생산성측정제도를 가지고 있다. 
특정업무에 소요된 시간은 勤勞測定-成果報告書(work measurement-performance report)에 
기록된다. 각 항목은 작업마다 일일 평균근로시간으로 구성된다.
각 단위당 산출물에 대한 은행의 데이타는 근로자당 산출물의 추세를 보여주기 위하여 각 

단위마다의 근로자수와 비교된다. 예를 들어 단위마다 사용된 수표의 수, 출납원의 거래건수, 
소요된 근로시간은 매달 비율효과성을 달성하기에 가능한 근로시간수로 나뉘어진다. 이 비율의 
추세는 생산성변동의 지표가 되며 이 지표의 증가는 생산성향상을 의미한다.
한 보험회사의 경우 각 업무마다 그리고 각 근로자마다의 임금지급기간에서 얻을 수 있는 

노동기준량의 비율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보험신청서를 작성하는 업무에 있어서의 노동기준량은 
문서를 찾고 신청서를 기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2분이 된다. 단위당 실제소요시간이 측정되고 
이를 노동기준 시간으로 나눈 것이 活用比率(utilisation rate)로 계산된다. 이 활용비율의 변동이 
생산성변동에 대한 지표가 된다.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당 수익 이외에도 
공간의 활용도, 일일 공간단위당 매출액 등이 생산성지표로 사용된다.
第6節 政府 및 公共部門의 生産性測定

경제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정부근로자의 수, 그리고 공공비용 증대 이상의 활동 역 

확대가 갖는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측정제도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생산성측정과 민간기업의 생산성측정간에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 
민간기업에 있어서의 산출물은 매출액의 관점에서 측정되고 관련 노동과 기타 투입물에 대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반면에,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정부기관의 최종산출물과 정부기관에게 
부여된 임무의 성과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투입물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최종산출물은 그 공공기관의 '效率性'을 나타내고, 공공기관의 임무에 의해 성취된 
효과는 '效果性'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공공직업훈련기관의 경우 교육담당자당 피교육자수는 效率性 指標이며, 피교육자 중 
취업자수는 효과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내부적인 정부기관의 생산성지표(효율성)는 공공기관의 
산출물과 목표의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타당성 평가로 보완되어야만 한다.
效果性指標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은 계산이 가능하고 시간에 따른 균등함과 질적인 변화에 

의해 조정된, 그리고 작업량의 중요비율이 반 되는 특정서비스단위와 관련되어야만 한다. 
추가적으로, 시간적인 추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측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실제로 산출물지표는 다양한 성격을 갖는다. 그 지표들은 기업상표의 등록처리, 기상관측, 
건물청소의 범위, 전력생산량, 훈련생수 등을 포괄하며, 산출물의 크기는 연간 완결건수로 수백 
가지에서 수백만 가지에 이른다.
근무연수지표는 공공기관의 자료로부터 적용된 임금지불 근무연수를 기초로 하여 종종 

동질적이고 부가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생산성지표는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집단들(예를 들어, 도서관서비스부문, 조달행정부문, 재정 및 회계부문, 
전력생산부문, 우편서비스부문 등)에 관한 28가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측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표들이 粗惡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도로 판명되었다. 정부의 생산성지표는 근본적으로 



주어진 비용하에서 서비스의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생산성 통계치의 사용에 있어서 가장 큰 잠재적인 효용성은 국가정책 결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공공기관의 업무에도 있다. 즉 특정기관에 적합한 목표의 설정, 예산규모의 타당성 
평가, 정부기관 조직방법의 변화 및 관리상의 동기부여에 관한 평가, 업무통제 등을 포함한다.
미국의 사회보장행정기구는 유자격자 판정 및 사회보장 혜택의 제공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이 
기구에서는 82천명에 이르는 年雇傭者數(employee-years)와 3조 5천억 달러의 예산으로 
생산성변화를 통해 기관의 예산과 인사상의 필요 재원에 대해 중요한 절약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1983년의 경우 5,700명의 인원감축에 해당하는 6.6%의 생산성증대를 이루어 냈다. 사회보장업무 
중 약 90%는 68개의 다양한 산출물 형태에 대한 생산성측정으로 포괄된다.
정기적인 평가는 사회보장업무 관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며, 장래의 스탭의 필요성과 각 
정부기관의 작업량에 대한 추정은 추정된 생산성변동에 따라 이루어진다. 예산규모의 타당성 
평가 또한 계획된 생산성변동을 반 한다. 생산성은 예산집행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분석되며, 
자원배분은 계획된 생산성증대가 달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조정된다. 근로측정(work 
measurement)과 생산성자료는 지역공공기관의 업무감독과 상이한 지역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第6章

經營參加와 生産性

第1節 經營參加의 定義

經營參加制度의 分類는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두 가지 정도의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경 참가를 근로자의 參加類型에 따라 成果參加, 財産參加 그리고 意思決定參加로 
대별한다.1) 성과참가는 근로자에게 사후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배분함으로써 소득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Q.C(Quality Control Circles)制度와 팀웍을 활성화시키는 형태를 말하며, 
재산참가는 종업원지주제도를 통하여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귀속감과 자발적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를 기대하는 형태를 말하고, 의사결정참가는 근로자대표가 기업의 제반 경 에 참가하는 

협의의 의미에 있어서의 경 참가제도를 말한다.
두 번째는 첫 번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경 참가의 형식, 수준, 내용에 따라 提案的 參加, 
實質的 參加, 代表的 參加로 분류하기도 한다.2) 제안적 참가(consultative participation)는 
근로자들도 경 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관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형태이며, 그 대표적인 제도로서 품질관리서클(QCs)를 들 수 있다. 실제적 
참가(substantive participation)는 제안적 참가형태와 비교해 볼 때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경 참가형태로서 근로자의 향력이 상당히 크며 주로 작업팀(work team) 
조직이 대표적이다. 대표적 참가(representative partic-ipation)는 근로자 가운데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어 경 참가를 하는 형태로서, 구체적으로 근로자평의회(Workers' Councils), 
노사공동협의회(Joint Labour-Management Consultation Committee), 그리고 
근로자대표파견(Employee Representation on Company Boards of Directors) 등이 있다. 그 
향력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제안적 참가나 실제적 참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근로자의 경 참가에 대한 경제학의 이론적인 접근방식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代理人理論(agency theory)의 논리적인 확장형태로 파악하는 방식으로서 경 참가를 비용의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다. 즉 의사결정 주체들(대리인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代理人費用'(agency costs) 혹은 '監督費用'(monitoring costs)의 비용이 더 증가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경 참가가 기업의 차원에서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리인이론에서도 
조직내에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생산성증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이러한 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자발적으로 이끌어내는 동기부여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본다.
둘째, 게임理論(game thoory)의 입장에서 경 참가를 접근하는 방식인데 대리인이론에서의 

동기부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 이론에서는 근로자의 경 참가가 기업의 사회적 



최적수준을 이루어내는 협조적 전략(cooperative strategy)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데 주목하여 
경 참가를 기업의 성장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요인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경 참가의 

결과인 기업의 성과배분에 있어서는 기업구성원간의 利潤配分게임(profit-sharing game)이 
존재하고 이때 나타나는 非協調的인 解(noncooperative solution)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것이지만 기업이나 근로자집단의 차원에서는 최적의 상태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의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상태를 지향하게끔 하는 협조적 전략이 

필요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적절한 집단적 동기부여제도가 존재한다면 근로자의 경 참가가 

기업성과에 正(+)의 效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3)

第2節에서는 경 참가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문헌연구를 통하여 살펴보며, 
第3節에서는 경 참가의 한 형태로서 임금관리측면의 대체적 임금지급방안인 성과배분제도에 

대해 그 정착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第4節에서 성과배분제도와는 별도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재산참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從業員持株制度의 시행상 개선점을 다루고자 한다.
 
 
 
 
 
 
 
 
 
주석 1) 崔鍾泰(1988), 李原德(1990) 참조.
주석 2) Levin, David I. and Laura D'Andrea Tyson(1990), pp.188∼190 참조.
주석 3) David I. Levin, and Laura D'Andrea Tyson(1990), pp.185∼187 참조. 또한 李原德(1990)은 
경 참가에 대한 게임이론적 설명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는데, 즉 "합리적인 경 참가제도는 

노사에게 모두 이로운 「포지티브 심」게임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pp.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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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營參加制度가 기업에 도입되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일정한 正(+)의 效果를 거두는 것으로 
보여진다. 생산성효과는 물론 직무만족도의 증대효과, 근로자와 관리자간의 상호신뢰증대 효과, 
제품의 질적 개선, 근로자의 이직률과 결근율의 감소효과 등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에서의 변화가 근로자 경 참가의 생산성효과보다 더 두드러진다. 
경 참가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만을 놓고 볼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 크기는 

작지만 正(+)의 효과를 가지며, 때로는 통계적으로 별로 유의하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효과의 크기나 중요성은 경 참가 형태와 노사관계의 주변환경에 따라 

좌우된다. 즉 장기적으로 正(+)의 생산성효과를 갖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경 참가 형태의 

측면에서는 일상적인 作業場(shopfloor)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경우와 실제적인 
의사결정권이 포함되는 경우, 그리고 기업의 노사관계 측면에서 노사간의 신뢰 및 근로자의 
상당한 협조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상의 經濟學的 접근방식이나 기타 社會科學的인 접근방식상의 理論的인 側面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경 참가와 생산성간의 관계는 단순한 것이 아니며, 그 구체적인 관계는 
實證分析을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1. 經營參加의 生産性效果에 대한 實證分析

근로자 경 참가의 생산성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은 방법론적으로 計量經濟學的 檢證과 現場實驗, 
그리고 事例硏究의 세 가지로 이루어진 것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근로자가 기업소유에 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전통적인 기업과 

근로자소유권제도가 도입된 기업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특히 전통적인 기업의 경우에는 
경 참가의 형태에 따라 그 효과를 각각 살펴보게 된다.1)

가. 전통적인 기업

1) 제안적 참가의 생산성효과
마르크스(Marks and others, 1986)등의 集團別 比較硏究에서는 동일한 인적속성과 생산성을 지닌 
근로자들을 QC制度에 참가한 집단과 참가하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고 동일한 기간에 걸쳐 
생산성증대효과를 상호비교하 는데,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집단의 경우 10% 이하의 
생산성증대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에 참가한 집단의 경우에는 20% 이상의 생산성증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와 같은 有意的인 正의 
效果가 있다고 보고한 것이 거의 없다. 이것은 QC제도의 半減期가 3년 이내라는 사실에서도 
미루어 알 수 있듯이 提案的 經營參加로는 실질적인 생산성증대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실제적 참가의 생산성효과

작업장단위에서의 의사결정에 관한 실제적인 경 참가는 보통 正의 生産性效果를 갖는다. 그리고 
경 참가 경로가 참가내용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경 참가가 확대되면 될수록 생산성향상과 더욱 

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미첼, 레윈, 롤러(Mitchell, Lewin, and Lawler, 1990)의 분석에 의하면 경 참가지표가 

사무직근로자 및 생산직근로자 각각의 생산성과 正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노사간의 
情報共存보다는 경 참가가 주된 요인이 된다고 하 다. 이윤배분과 경 참가가 보장된 독일의 

"Industrial Partnership 기업"에 대한 케이블과 피츠로이(Cable and FitzRoy, 1980)의 두 가지 
연구에서 경 참가지표가 증대함에 따라서 동일한 자본과 노동투입량에 대하여 부가가치는 

증대하게 된다고 하 으며, 기업을 참가수준이 낮은 것과 높은 것으로 구별하여 비교하 을 때 

높은 수준의 경 참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은 낮은 수준의 기업보다 평균적으로 근로자 1인당 
산출물은 15%, 자본단위당 산출물은 177%, 그리고 수익성은 33% 더 크다고 보고하 다.

3) 대표적 참가의 생산성효과
대표적 경 참가는 그 참가형태로서 노사관계의 증진을 도모할 뿐 생산성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독일의 共同決定法(Codetermination Law) 제정으로 인한 경 참가의 생산성효과를 

실증분석한 스베냐(Svejnar, 1982)의 연구에서는 제도의 강제적인 도입이 생산성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오히려 負(-)의 效果를 갖는다고 하 다. 따라서 대표적 참가는 근로자 
경 참가제도의 한 부분으로서 그리고 노사관계제도의 한 특징으로서 존재할 때 비로소 그 

중요성을 갖게되어 正(+)의 생산성효과를 갖게 된다.

나. 근로자소유권제도하의 기업

대부분의 종업원지주제도는 근로자의 경 참가제도와 거의 관계가 없으며, 그 자체로는 특별한 
생산성효과를 지니지 않는다고 하는 연구가 있다. 이 경우에 생산성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종업원지주제도는 물론 의사결정에 대한 경 참가의 기회가 추가적으로 제공될 때, 
특히 경 참가수준이 사업장수준까지 확대된 경우에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실증연구에서는 경 참가와 소유권제도는 상호 正의 관계를 가진다고 

하 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연구들에서 경 참가의 생산성효과와 소유권제도의 

생산성효과를 명확히 구별하여 직접적인 측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소유권제도를 나타내는 

변수를 의사결정에 대한 근로자의 경 참가 정도로 代用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소유권제도하의 기업에서 특별히 경 참가의 생산성효과를 구별하여 연구한 결과는 正의 

생산성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근로자소유권제도하의 기업에서는 경 참가가 正의 생산성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통적인 기업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는 그러한 효과를 갖는 기업들은 
몇가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근로자의 소유권과 대표권의 인정, 
직업안정, 직급(status)과 임금격차의 축소, 그리고 근로자권리의 보장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소유권제도하의 기업에 있어서 경 참가의 생산성효과에 

대해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2. 經營參加의 勞使關係上 特徵

근로자의 경 참가를 통해 생산성향상에 성공했던 기업들의 노사관계상의 주요한 네 가지 

특징으로서 ① 이윤배분 혹은 성과배분제도의 정착, ② 장기적인 고용관계를 통한 직업안정의 
도모, ③ 집단응집력(group cohesiveness)을 증대시킬 수 있는 수단의 존재, ④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권리의 보장 등이 있다. 기타 다른 요인으로는 관리자, 경 자, 및 노조지도자들간의 협조와 
해당기업 및 국가의 고유한 문화, 역사, 전통 등이 언급되고 있다.2)

가. 성과배분

經營參加制度의 성과배분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기본임금에도 收益性 또는 集團生産性에 기초한 
可變的 補償이 추가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참가제도가 그 성격상 
성과배분제도를 필요로할 뿐만 아니라 성과배분제도의 측면에서도 경 참가제도를 필요로 

한다는 실증적인 결과들을 살펴볼 때, 성과배분과 경 참가제도는 서로 正의 相關關係를 갖는다.

나. 장기적인 고용관계

경 참가제도하에서의 기업의 대부분은 明示的으로든 暗黙的으로든 근로자와 장기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있다. 그것은 근로자에게 직업안정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효율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인적자원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그에 따른 효과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 집단응집력 증대수단

근로자간의, 특히 생산직근로자와 사무직근로자의 임금 및 직급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경 참가제도가 성공적인 성과를 가져다 준 기업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그러한 
기업에서는 임금과 직급간의 격차완화가 근로자와 경 자간의 신뢰와 협조분위기를 고양시키며, 



집단생산성에 기초한 보너스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집단목표에 충실하고 근로자간의 

감독관리를 원활하게 하는 동기가 부여된다. 그리고 경 참가를 통해 근로자간의 임금수준의 

격차를 감소시켜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平等主義的인 賃金體系를 확립하게 된다.

라. 근로자권리의 보장

경 참가제도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規則과 節次를 포함하고 있다. 효율적인 
경 참가를 위하여 근로자는 경 참가로 인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업내의 신뢰분위기가 조성된다. 실제로 근로자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장기적인 
고용관계의 측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데, 프리만과 메도프(Freeman and Medoff, 1984)는 
權利와 成果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근로자권리를 보장받는 노동조합소속 

근로자는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생산성이 높고 이직률도 낮다고 

분석하 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당하지 않는다는 권리'는 경 참가에 있어서 중요한 

권리이며, 이를 보장받는 경 참가제도하의 기업근로자들은 전통적인 기업에 있어서와 같이 

제재에 의한 동기부여방식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集團的인 補償制度를 통한 動機를 부여받게 

된다.
 
 
 
 
 
 
 
 
 
주석 1) 위의 책, pp.188∼204 참조.
주석 2) 위의 책, pp. 204∼214 참조
 
 
 
 
 
 
 
 
 
 
 
 
 
 
 
 
 
 
 
 
第3節 成果配分制度

1. 經濟與件變化와 伸縮的인 賃金管理



成果配分制度는 기업단위, 공장 및 부서단위의 경 성과 또는 생산비용 절감이 목표치를 상회할 

경우 성과의 일정부분이 근로자들에게 현금․주식․복지기금 등의 형태로 배분되는 제도인데, 
1980년대 들어 세계경제의 급속한 환경변화와 국제경쟁의 심화 및 생산비 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임금관리면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對替賃金支給(alternative payment)方法이라 하겠다.1)

성과배분제도에 대하여 美國勞動組合總聯盟(AFL-CIO)의 노동경제학자 자루스키(Zalusky)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노사 양측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주어진 여건하의 최선의 타개책이 
임금관리측면에서 집단적 성과배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생산성향상과 이로 인한 事後的 

成果配分를 통하여 기업의 지속적 발전 및 근로자의 소득과 고용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게 된 것이다."
수출둔화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나라로서도 임금상승만큼 대외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성과배분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와 생산성을 상대적으로 증진시키고 회사의 경 여건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노무비용을 

조절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임금관리방안을 모색할 시점인 것이다.
성과배분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노․사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 같으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사간 협상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 나라로서는 노사간의 신뢰부족이 

성과배분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신뢰제고를 통한 
성과배분제도의 정착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成果配分制度의 效果

우리 나라에서는 성과배분제도를 실시하는 회사가 40여개 정도의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지만 
생산성과 노사관계 및 근로자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천에 있는 O제조업의 
경우에는 1982년부터 법정관리하에 있는 기업이지만 1988년부터 노조의 요구에 의하여 
성과배분제도가 도입된 이후 임금협상이 순조롭고 생산성향상 및 애사심이 증대되었다고 하며, 
D제약회사의 경우에는 1983년 사업주의 제안으로 도입되었는데 매출액 및 경상이익 신장률이 
매년 40%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미국, 일본, 호주, 국, 싱가포르 등지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성과배분에 관한 226개의 연구결과 중 94%인 212개가 성과배분제도 
도입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켰다고 보고되었으며, 생산성이 평균 7.4%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의 성과배분제도 도입률은 18%를 나타낸다. 일본의 경우에도 1988년말에 
일본생산성본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도입률이 22% 수준이며 과반수 이상이 
성과배분제도 실시후 수령하는 임금총액이 다른 회사보다 많다고 대답하고 있어, 성과배분제도 
실시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制度導入方法

성과배분의 구체적 실시방법에는 우선 成果算定指標로서 매출액기준, 이익기준, 
생산비용절감기준 등이 있다. 매출액기준이란 목표초과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근로자 배분몫으로 
성과배분하는 방식을 말하고, 이익기준이란 이익의 일정부분을 배분하거나 이익목표를 상회하는 
초과이익의 일정부분을 배분하는 방식을 말하며, 생산비용절감기준이란 편균 생산비용에 비하여 
실제 생산비용이 적게 들었을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근로자몫으로 성과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성과배분 형태에는 상여금, 주식, 복지기금의 형태가 있다.
매출액기준을 권장하기에 적합한 회사는 회사업무의 성격상 제조보다는 판매의 비중이 높은 

곳(예: 제약회사, 자동차, 백화점 등), 매출액에서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알려져 있고 그 비율이 
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업체는 성과배분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거나 노사간의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은 회사라 할 수 있다.
이익기준을 권장하기에 적합한 회사는 업무성격상 製造가 主가 되고 販賣가 상대적으로 약한 

곳(예: 중소규모 제조판매업체), 매출액을 성과산정지표로 채택하기에는 곤란한 업종(예: 
매출액에서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시기에 따라 급변하는 업체), 노사간에 신뢰가 높은 



곳(가결산 또는 결산재무제표상의 이익을 근로자가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권장된다. 생산비용 
절감기준은 공장 및 생산라인의 난이도 및 특성에 따라 분리하여 생산현장에서 실시하되, 회사에 
共同體意識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는 매출액 및 이익기준에 의한 성과배분도 함께 

施行되어져야 할 것이다.

4. 定着方案

성과배분제도의 정착에는 우선 노사간의 信賴가 중요하고 구체적으로는 성과배분에 관련된 

정보자료의 진실한 작성과 상호교환, 성과산식자체의 객관성․단순성을 위한 노력, 성과 확인에 
대한 노사의 공동참여 등이 중요하다. 성과배분제도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정부당국의 정책적 검토사항을, 두 번째로 노사간의 정착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일반적 문제점이나 기타 고려사항을 記述한다.

가. 정책적 검토사항

첫째, 노동조합원의 자격범위로서 경 정보와 접한 관계에 있는 회계 및 자금담당부서의 

근로자까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경 정보 교환자료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노동조합법 재해석 및 홍보사항).
勞動組合法 第3條에서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제1호로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第3條 第1號의 해석은 관습법상의 문제인데 大法院 판례에서는 사업주의 위촉으로 경리사무를 
감사․감독하는 경리 사무담당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므로 그가 참가한 

노동조합은 위법이다(대법원 행상47, 1955.3.18)라고 하여 회계․자금부 근로자의 
노동조합원으로서의 가입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3조 제1호가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방지하고 노동조합보호를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회계․자금부의 근로자가 노조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노동조합의 實益을 얻고 노조에서 이를 원한다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현행 관습으로서는 部長 정도의 간부를 제외한 회계․자금부의 근로자와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부의 근로자까지 노조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늘어가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정부정책으로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1호의 해석을 좀더 엄격히 하여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를 部長 정도의 간부로 한정하도록 유도․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회계․자금부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음으로써 근로자들의 성과배분과 관련된 

재무제표 및 회사 자체에 대한 신뢰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는 사례가 있다(예: D物産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원으로서 회계․자금부의 근로자들도 참여시킴으로써 회사의 재무제표 및 

경 자료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둘째, 勞使協議會法에 명시된 경 정보 교환내용에 보다 구체적인 경 정보교환자료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예: 재무제표 및 부속사업명세서(각 항목별 명세서 및 각 과목별 명세서). 동법 
제21조의 1항에 규정된 보고사항으로는 ① 경 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②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③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④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그리고 
시행규칙 제8조에 사용자의 보고 및 설명사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회사에 따라 제출하는 경 자료가 크게 달라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勞使協議會法).
셋째, 현행의 社內福祉基金法에서는 복지기금 조성에 대하여 경상이익의 5%이내라는 
任意規程만 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고 노사간의 분규만 조장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성과배분의 배분형태의 하나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이 규정을 强制規定으로 

改正시켜야 할 것이다(社內福祉基金法).
넷째, 성과배분제도의 근로자참여 및 생산성향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는 성과배분 지급시의 
變動的 賞與金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감면할 필요성이 있다.(所得稅法 改正, 財務部 關聯事項). 
1987년 4월 7일에 제정된 미국의 성과배분제도 세금감면조항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과배분소득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지급되는 임금의 5% 이상 3,000달러 이내의 변동적 상여금 중 
25%는 근로소득세로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Profit Sharing Incentive Act, S932: BNA Report, p.92 
참조).
다섯째, 성과배분액의 근로자 평균임금 산입에 따르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변동적 
상여금을 퇴직금 지급의 기준인 평균임금 산정범위에서 제외하는 과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勤勞基準法 改正事項). 물론 성과배분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의 가부문제는 노사간에 먼저 
합의되어야 할 사항이나 제도실시에 따르는 노사 양측의 혜택을 공평히 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부에서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명확히 해 주면서 아울러 
임금개념에 대한 관련법 조항의 통일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성과배분으로서의 주식지급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외국의 사례와 같이 종업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경우의 自己株式 취득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商法 또는 資本市場育成에 관한 
法律의 改正; 재무부․법무부 관련사항). 현행 商法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극히 예외적으로만 이를 허용하고 있고,「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도 상법상의 
예외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식의 보유기간을 1년간으로 연장시킨 특례규정에 불과하여 
성과배분으로서의 자사주식 지급이 극히 제한적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미 국: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사주식의 취득은 모든 목적을 위하여 허용되며, 
종업원지주를 위하여는 회사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지 않는 한 자본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사주식 

취득까지 허용한다(New York Business Corp. Law등 대부분의 州法).
② 독 일: 자사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회사는 종업원의 취득을 위하여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득이 허용된다(柱式法).
③ 프랑스: 종업원에 대한 이윤배분을 자사주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사주식의 
취득요건을 완화하고 있다(1967, 大統領令 제695호).

나. 노사간의 신뢰증진 확대방안

1) 경 정보의 교환

첫째, 주주총회에서 보고되는 업보고서와 같은 중요자료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분기별 
경 실적 보고자료를 검토하는 理事會에도 노조대표를 참석시킬 필요성이 있다.
둘째, 기업의 경 상태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각 
부․실에 비치된 케이블 TV를 활용하여 경 기획부에서 월별 매출액 및 원가계산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회사경 상태를 분석하여 홍보하는 방법도 있다((주)럭키의 경우).
셋째, 회사측이 제공한 경 정보 제공자료에 대하여 노조가 그에 대한 비 을 유지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경 정보 상호교환상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궁극적으로 경 정보 교환자료에 대한 근로자측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으려면 

조합원끼리의 경 정보 상호교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생산직근로자와 사무직근로자가 

따로따로가 아닌 모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에서는 성과배분제도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다섯째, 매일매일의 생산․출하․원재료반입 동향을 담당부서에서 컴퓨터에 수록하게 함으로써 
노조에서 단말기만 두드리면 경 정보를 제때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노사신뢰 

형성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상급단체인 산별노조에도 각 사업체의 경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음으로써 노사분규시 조정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예: 일본의 全織 經濟硏究所에서는 
산하단위노조를 통하여 매일매일의 생산․출하․원재료반입 동향을 기록하여 단위노조의 

분규시에 실질적 조정․중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노동조합의 경 정보분석 능력함양

첫째, 노조 자체의 경 정보 분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 자료분석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대상: 노조간부 및 전임자, 노사협의회 위원
․교육주관: 회사, 단위노조, 상급단체
․교육기관: 한국노동교육원(지역별 순회교육기관),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노총지역별 협의회, 



지역별대학 등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재정상 실비의 비용으로 교육이 실시되어져야 하며 보다 실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각 기업마다 업무가 다르므로 각 노조의 편의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일정 및 내용)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서강대에서 
實費(8주교육, 6만원)에 의한 경 정보분석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크다고 

한다.
둘째, 지방교육기관의 부족으로 인한 경 정보분석 교육의 부진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지역별 
상설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경 정보분석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복지기금의 일부를 회사별로 분담하여 경 정보분석을 위주로 하는 지역별 노동교육기관을 

설립․운 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면 회사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 구축하는 쉬운 길이 될 것이다.
셋째, 공인노무사제도를 활용하여 노조의 경 정보분석능력을 보조할 필요성이 있다. 노동관계의 
전문성과 복잡화로 인하여 실제 노동계에서는 근로자들이 공인노무사의 상담과 협조를 요청하는 

횟수가 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인노무사들은 專門化(경 회계 및 노동법으로 대별)를 통하여 
노조를 협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근로자들의 공인노무사에 대한 
인식이 사용자편을 들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 성격이 중립적으로 변하고 있다.

3) 경 참가

첫째, 구체적인 회사사정에 대한 확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예: 생산현장인 공장에서 제조원가(원료비 노무비 소모품비)분석과정에서 노조대표를 
참석시켜 확인하게 한다).
둘째, 성과측정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조대표의 확인(원재료의 입출고에서 생산을 거쳐 
제품의 출하까지 생산과정에의 노조대표 입회를 통한 '검수과정에의 참여')을 거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경 정보에 대한 보고의 차원에서 확인의 차원으로 하는 인식전환을 통해 노조대표가 그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공개적인 검수와 확인을 통하여 
불법적인 회사 내부의 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효과를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근로자의 경 참가방안으로 '社員重役會議'와 같은 간접적인 경 참가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사원중역회의란 회사의 사장․이사 등의 간부진과 근로자대의원 사이의 회의인데 
회의의 비중을 중역회의 정도로 높이려는 의도에서 이와 같은 명칭을 붙이고 있다.

다. 성과배분제도와 관련된 기타 문제점과 검토사항

첫째, 성과측정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산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성과측정에 
앞서서 공정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무직근로자의 경우 성과측정상의 애로점을 
파악하여 표준적인 성과측정방법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성과배분의 기준선정이 연말에 주로 이루어짐으로써 기업회계상 이와 관련된 기술적인 
처리의 문제점(연월차수당등의 연말정산시기와 중복부담이 있음)이 많다.
셋째, 성과배분제도에 대한 노조의 불신을 해소시켜야 한다. 성과배분제도의 도입이 임금협상시 
임금상승률 억제보다는 근로의욕증진에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여야 한다.
넷째, 노동집약적 산업 및 사양산업에서는 外注의 의존도가 높고 물품의 적기확보가 곤란하므로 
성과배분제도의 도입을 노조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주의 경우에도 물량 적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노사신뢰 손상을 애로요인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동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고용감축의 빌미제공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측에서 

성과배분제도의 도입을 꺼린다. 따라서 고용감축 문제는 노사관계위원회에서의 조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과배분제도의 시행과정에서 강원산업, 한보탄광, 경원세기, 현대자동차서비스 등의 
예에서와 같이 분배몫을 둘러싸고 노사간의 분규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단지 "경 실적에 

따라 성과를 지급할 수 있다"는 단 한 줄만으로 애매모호하게 도입되어져 있어서는 곤란하며 
成果算定指標, 成果確認, 配分方法, 支給時期 등에 관한 노사합의와 이에 관한 문안의 확보가 
중요하다.
 



 
 
 
 
 
 
 
 
주석 1) 상세한 내용은 鄭寅樹(1991) 참조.
 
 
 
 
 
 
 
 
 
 
 
 
 
 
 
 
 
 
 
第4節 從業員持株制度

1. 從業員持株制度의 定義

종업원지주제도란 "회사가 경 방침으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보유하게 하는 제도"로 정의된다. 따라서 이 제도의 특징은 ① 투자자가 자사의 종업원이고 
② 투자대상이 자사주식이며 ③ 회사가 이를 위하여 무엇인가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제공한다고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종업원지주제도의 목적은 종업원들 스스로가 주주로서 기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경 과 

이익배분에 참여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개선을 통한 생산성향상과 재산형성촉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종업원지주제도를 위한 법률에는「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과 

그「시행령」,「우리사주조합의 운 기준」이 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 기준에 의하면 기금의 

운 은 자사주식의 매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여유자금으로는 수익사업을 운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다만 여타 주식과 부동산에는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도인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는 자기회사의 주식 및 財務省의 
채권을 주관리운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소득 증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2. 發展過程

우리 나라에 종업원지주제도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58년 10월 柳韓洋行에서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노사협조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은 1968년 11월 



22일의「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73년 7월 13일의「종업원지주제도 확대실시방안」이 발표된 이후 
종업원지주제도의 추진방법과 이에 대한 지원책이 구체화됨으로써「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됨에 

따라 활성화된 것이다.
1987년 6․29 이후 사회의 변화와 함께 종업원지주제도의 확충방안에 따라「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이 1988년 1월 1일에 개정 시행되었으며, 이때 우리사주조합의 정의와 요건,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등 법적 요건 및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證市의 과열과 함께 종업원지주제 또한 종업원보유주식의 社外流出등 본래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1988년 6월 22일에 주식의 장기보유유도, 우리사주조합의 건전한 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업원지주제도의 개선방안'에 따라 7월 23일「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과「우리사조조합 운 기준」이 제정․시행되었다.

3. 우리 나라 從業員持株制度의 形態

우리 나라의 종업원지주제도를 형태면에서 분류하여 볼 때 첫째, 참가형태면에서는 
공동참가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종업원지주제도를 시행할 때 개별근로자가 알아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여 이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종업원의 자금조달 원천측면에서는 주식매입형과 저축장려형의 특질을 가미시킨 折衷型을 
취하고 있다. 즉 종업원이 자사주 매입자금을 전액 부담하고, 회사는 종업원에 대한 우선배정, 
대주주 소유주식의 저가양도주선, 조합운 비용의 지원, 매입자금의 대여 및 융자주선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쳐 이 점에서는 柱式買入型이라 볼수 있으며, 한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공제하여 적립․저축하는 점에서 貯蓄獎勵型의 특질도 가미되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 관리운  주체면에서 볼 때, 우리 나라 제도는 從業員團體 管理型과 外部機關 管理型의 
절충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 주식의 
취득 및 관리등의 사무처리를 수행하도록 하고있는 점에서 종업원단체 관리형이라 할 수 있으며, 
종업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는 한국증권금융에 預託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外部機關 管理型의 특질도 가미하고 있다.

4. 實施現況

우리社株組合의 결성현황을 살펴보면 1974년에는 결성회사가 8개사에 불과하 으나 1991년 
3월말 현재 총 798개사가 결정되었으며 상장사의 결성률은 99.4%를 보이고 있다.
종업원의 참여도를 보면 80년대 중반까지는 전체종업원의 50%선에 머물 으나 1986년 이후부터 
가입률이 급증하여 1991년 3월말 현재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전체종업원 약 128만명 중 
74.6%인 96만명이 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우리사주의 한국증권금융 예탁현황을 보면 1986년 이후부터 경기회복과 증시호황에 힘입어 
급증하 으며, 1991년 3월말 현재 총발행주식수 48억 8천만주중 2.7%인 1억 3천여만주가 
예탁되어 있다.
자사주 취득자금조달방법을 보면 1987년까지는 자기자금 비중이 70∼80%수준에 이르 으나 

1987년 9월에 있어서는 優先配定比率의 상향조정 및 기업의 금융지원 강화와 6․29 이후의 
민주화로 인한 노사분규 및 종업원의 분배욕구증대 등으로 企業支援金額이 대폭 증대되어 1987년 
10% 수준이던 企業資金支援比重이 1990년말에는 59%에 이르 다.

5. 從業員持株制度와 生産性

從業員持株制와 生産性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성과배분만큼 확실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회사로서는 이익을 많이 내어 주식배당을 많이 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사로서는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여 미래의 이익을 증대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현재의 이익이 낮을지라도 이 회사의 株價는 효율적인 증권시장하에서는 이익이 실현되기 전에 

이미 높아질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들로 인하여 종업원지주제는 무임승차자 문제가 성과배분에서 보다 심하게 

나타나고 근로자들의 노력이 높거나 낮거나 간에 주식에 의한 이익배당은 자을 수 있으며 따라서 

생산성에 반드시 正의 效果를 그대로 보이는 것은 아니다.
종업원지주제가 생산성에 正의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 근거한다. 하나는 
자신의 선택이라는 점이다. 즉 종업원지주제는 자신이 일한 만큼 지불이 더 되는 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종업원지주제도가 있는 회사를 선택한 근로자들은 보다 열심히 일할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하나의 근거는, 종업원지주제도가 있는 회사의 근로자들은 근속년수가 길어지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그 회사에 독특한 人的資本이 형성되므로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종업원지주제가 개인의 계좌에 소득이 증가되려면 적어도 몇 년은 기다려야 하므로 이 때문에 

근속년수는 증가된다고 보는 것이다. 마지막 근거로는 노사간의 관심 합치에 의한 情報의 共有로 
인하여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주장이다. 종업원지주제로 인하여 관리층과 종업원들 간에 공동의 
이익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공동관심사로 인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비용이 적게 들고 

생산성이 오른다고 하는 주장이다. 한편 종업원지주제는 勤勞者 監視(monitor)가 橫的이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고 생산성이 오른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학자들간에 상반된 견해가 

있다.

6. 從業員持株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첫째, 우리 나라 商法에서는 제341조에 회사에서 자기주식을 自己計算으로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배분을 종업원지주제도로 직접 연결시키기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제18조에는 상장법인은 취득한 자기주식을 
조합원에게 상여금․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 상금․장려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로 
취득일로부터 1년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취득 자체가 상법 제341조의 
예외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극히 제한적이므로 실제 시행은 거의 어렵게 되어 있다. 물론 
성과배분액을 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에 현금으로 출자하여 '우리사주조합'에서 자사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매입하는 길은 열려 있으나 少額株 主制限(소액주주를 넘어서는 종업원에게는 
자사주식의 배분이 금지됨: 소액주주기준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이 있으므로 주식배분이 어렵고 더욱이 우리사주조합에 현금으로 
배분된 성과배분액을 반드시 자사주식으로 보유하라고 강제적 규정(옵션)을 두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美國式으로 자사주 취득을 100% 허용1)하는 것은 주식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어렵겠지만 자사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우리 나라 상법과 미국식을 절충한 

독일식 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株式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회사는 종업원의 취득을 위하여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된다.

둘째, 우리 나라의 종업원지주제도는 퇴직후의 소득보장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고 短期差益만을 
노리는 제도로 발전되어 온 경향이 강하다. 참고로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도는 1974년 종업원 
退職所得保障法(ERISA: Empol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하에서 발전하여 퇴직후의 
소득보장적 성격이 강하다. 종업원지주제도가 자사주식의 취득으로 자기회사에 대한 주인의식과 
자기회사에 대한 생산성향상 및 본인들의 재산형성을 촉진시키려는 근본취지로 본다면 현재의 

법정예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미국․독일 5년, 프랑스 3∼5년) 상향조정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법정예탁기간을 상향조정하여 종업원지주제도의 퇴직금적 성격을 
높이려면 기금형성 자체도 또한 개별종업원의 자금동원 능력에 맡길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집단적인 자금에 의존하도록 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사내복지기금의 일부를 
종업원지주제도기금으로 轉用이 가능하도록 하고 성과배분의 일부를 자사주식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자사주식 취득을 위하여 제공된 
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經費로 인정되어 세금공제된다.



셋째, 둘째 방안의 代替案(alternative)으로서 종업원보유 자사주식의 법정 최소예탁기간을 
자금원천의 종류에 따라 달리 하여 보는 방안도 고려되어 봄직하다. 종업원에 대한 성과배분이나 
사내복지기금 및 회가의 장려금 성격을 가진 자금에 의한 자사주식 보유에 대하여 퇴직 또는 

사망시까지 任意引出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종업원 자신들의 자금이나 저축에 의한 자사주식 
보유는 임의인출이 2년 후에는 가능하도록 이분화시킴으로써 종업원지주제의 근본취지에 맞게 
자사주식 보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종업원지주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基金造成에 있다고 
할 것이다. 기금조성의 방법으로는 성과배분 분배액의 일부분은 의무적으로 종업원지주를 위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부를 또한 우리사주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상장회사가 出捐한 證券市場安定基金 4조원 중 현재 남아 있는 1조원 
정도는 이 중 10% 정도를 우리사주조합에 出捐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되어 봄직하다. 어차피 
1992년부터는 자본 및 증권시장도 외국에 개방되어지는 만큼, 證安基金도 사용하거나 출연회사에 
돌려주어야 하고, 이 자금을 종업원지주제를 위한 기금으로 돌린다면 증시안정 및 
근로자복지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좋을 것으로 본다.
다섯째, 종업원지주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는 확대종업원지주제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확대종업원지주제는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從業員持株會가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를 자사주로만 한정함으로 인하여 비상장기업에 있어서 종업원지주제도가 보급이 

진전되지 않음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확대종업원지주제도하에서는 자사주 이외에도 계열회사 및 
종업원지주회가 선정한 회사의 주식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종업원지주제도의 근본취지상 타회사의 주식취득을 허용할 필요는 없겠으나 계열기업의 

주식취득은 허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만약 계열기업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失權株 
방지처리의 한 방법으로 우리사주조합으로 하여금 수익성이 좋은 채권구입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퇴직시의 所得補塡을 위하여는 '우리사주조합'에서 자사주식을 최소한 '公金利+α'의 
수준에서 매입을 보장해야 할 것으로 본다. 현행제도하에서는 주식의 사외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퇴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탁한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인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격(비상장법인의 경우 조합이 별도로 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우선 매입원을 부여하고 있는데, 
만약 장기보유한 종업원이 퇴직시 보유주식의 時價가 취득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보상을 가능하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우리사주조합에서 公金利+α의 
수준으로 매입을 보장하는 외에도 ① 종업원에게 時價割引率 적용에 있어 國民株와 같이 

자사주의 보유기간별로 주식발행가격을 차등적용하는 방법 ② 세제지원면에서도 보유기간별로 

差等稅率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일곱째, 종업원지주제도를 통하여 근로자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는 종업원지주에게 3% 
정도 우선 배당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1% 정도 優先配當하는 회사가 상당수 
있는데 근로자 우대라는 측면에서 이를 시행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설문조사(이내홍, 1991)에 
따르면 12.3%의 회사가 종업원지주제에 대하여 1%를 우선배당하고 있다).
여덟째, 업종별 종업원주식 배분비율을 달리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단자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의 경우 자본금 자체의 액수가 많은 데 비하여 배분대상 근로자수가 적으므로 

근로자들에게 배분되는 자사주식의 수는 많아지게 된다. 이와 반대로 제조업체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배분되는 자사주식의 수가 적으므로 형평의 면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단자회사에서는 억대의 자사주식 보유자가 생기게 되어 회사업무보다는 주식투자에만 신경을 

써서 업무를 등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현행 20%로 제한되어 있는 
增資時의 종업원의 주식비율을 자본금과 종업원수를 대비하여 업종에 따라 달리 배분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아홉째, 종업원지주제도는 노사관계측면에서 효용성이 높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즉, 노사분규가 심한 회사의 주식가격은 떨어지게 될 것이므로 자사주식을 갖고 있는 
종업원지주들은 자기보유주식가격이 하락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종업원지주제도의 
효과를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홍보하여 종업원지주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종업원지주제도 실시에 대한 경 진의 관심도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이내홍, 
1991) '적극적이다'가 25.5%인 반면, '보통이다' 63.1%, '무관심하다' 11.4%로 경 진의 관심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석 1) 미국의 경우에는 Kelso型 종업원지주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974년의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에 의하여 자사주식 100% 취득이 가능하여졌으며, 
종업원지주회가 회사의 보증하에 자사주 매입자금을 은행에서 융자받고 원금과 이자의 상환은 

회사에서의 종업원지주회 장려금을 出捐하여 상환하고 있으며 원금과 이자의 15%는 세법상 
손비처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Kelso형은 기업의 자금조달과 종업원의 재산형성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지만, 어느 정도 優良企業이 아니고는 위험이 따르게 되며 또 新株發行에 따라 
주가의 稀釋化 現象을 초래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第 7 章

結 論

1990년도와 1991년도의 우리 나라 경제상황은 비록 경제성장률 자체는 8∼9%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內實에 있어서는 건설투자와 소비지출의 확대에 의존한 취약한 형태인데다가 高物價, 
輸出不振, 國際收支赤字가 계속 심화되고 있어 구조적으로 불 때 앞으로의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고비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勞動動向만을 보더라도 최근 몇 년간의 임금급상승과 
제조업 인력난은 그동안 저렴한 노동비용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던 우리나라 경제의 對外競爭力을 

떨어뜨리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인력난으로 대변되고 있는 노동력 공급부족이라는 현실에서 임금상승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할 때 생산성향상만이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신의 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임금과 생산성에 관한 본연구는 생산성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안의 제시(기업단위생산성, 
경 참가와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되 국민경제내에서의 임금의 역할, 생산성임금이론 등을 
통하여 임금정책에 대한 기본적 시각을 재정립하 으며, 특히 第4章에서는 생산성임금이론의 
현실적용에 있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생산성측정방식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경제와 임금결정에서 임금은 거시경제측면에서 볼 때 국민경제 속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內生變數이므로 정부지출, 통화량, 이자율 또는 자본의 양과 같이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政策變數는 아니다. 그러나 임금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내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어지지만 단기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소위 말하는 
소득정책하에서는 어느 정도의 임금통제는 가능하다. 소득정책하의 임금통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한 고용유지의 일환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데 근본목적이 있으므로 

과도한 억제보다는 완만한 지도가 바람직하다. 외국의 경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득정책은 
국민의 공감대가 성공의 전제조건이 되며 소득정책이 생산성향상에도 역점을 두는 것으로서 우리 

나라의 임금정책도 과도한 억제보다는 생산성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정책의 유연성 
측면에서 본다면 독과점 대기업, 금융기관 및 중요 공기업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임금억제정책을 실시하되 중소기업 및 여타부문은 생산성 범위내의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있는 

현행의 정부정책이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다.
우리 나라의 적정임금수준은 임금수준결정에 관한 이론에서 공인된 결정요인들인 실업률, 
생산성증가율, 경제성장률 추세변동치, 기대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모형이 좋을 것이며, 특히 실제 
적용에는 노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모형이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임금산식은 제2장 제5절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내년도(t+1기)의 임금인상률은 
금년도(t기)의 노동생산성증가율을 기준으로 생산성과 임금상승률의 差異調整値, 景氣調整値 
그리고 기대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첨가한 산식이 될 것이다. 이 산식이 기존의 방식과 성격상 
다른점은 생산성임금을 노동생산성의 豫測値가 아닌 實績値를 사용한다는 점이며, 
노동소득분배율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할 사항인 점에서 국민경제측면에서의 임금인상률인 이 

산식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임금과 생산성에 관한 기본적인 관계는 주로 생산성임금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연구되고 

소개되었다. 생산성임금제는 신고전학파의 限界生産力說에 근거하여 경쟁적 노동시장에서의 
실질임금결정이 노동의 한계생산성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자체는 假定 자체의 비현실성이라든가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을 둘러싼 

제도적 요인의 존재 등에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생산성임금제는 임금과 노동생산성의 일반적 관계를 나타내는 즉 투입, 산출, 그리고 
부가가치분배율 사이의 항등식관계를 나타내는 「바인트라우프」공식의 한 형태로 보여진다. 
일본에서의 임금협상시 임금인상률의 기준으로 유효하게 작용되고 있는 

「바인트라우프」공식과 생산성임금제간의 차이점은 노동소득분배율의 유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성임금제는 바로 노동소득분배율 증가율이 零(0)이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인트라우프공식」과 생산성임금이론을 비교하는 이유는 노동소득분배율 자체가 항상 

일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상태의 변화와 사회구성원의 요구 및 합의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요소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노사간의 실질임금타결률은 생산성과 물가를 
고려한 거시경제차원에서의 생산성임금제 위에서 미시적으로 기업단위에서 노사간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둘러싼 협상의 결과라고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노사간에는 이론이라 하여 
생산성임금제를 철칙으로 내세워 생산성증가율 이내만의 임금인상을 고집할 것이 아니며,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 또한 협의할 수 있는 항목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생산성이란 산출물을 노동투입량으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측정의 경우 노동투입량에 사용하는 자료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즉 事業場調査(establishment 
survey)로 해야 하는가 또한 家口調査(household survey)로 해야 하는가의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생산성추계시 사용하고 있는 鑛工業動態調査(事業場調査)가 
노동투입량이 과소추계되어 노동생산성 자체가 과대추계되고 있으므로 



經濟活動人口調査(家口調査)를 사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두 가지 방식에 따른 실질적 
차이점은 1985년 이후의 경우 經活의 노동생산성이 매년 6∼9%포인트 가량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사업장의 임금협상의 목적을 가진 노동생산성 측정에는 가구조사인 經活은 

곤란하다고 보며, 기존의 광공업동태조사 표본의 부적합으로 인한 생산성이 과대추계되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5인 이상 사업장 全數調査資料인 사업체노동실태조사를 주된 자료로 사용하되 
연간 자료의 월별 자료로의 사용을 위하여는 월별 자료의 가중치를 연간 자료에 추계함으로써 

사용가능하다.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하여 생산성측정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생산성측정에는 
여러 가지의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생산성을 사용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특히 노동생산성은 그 사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노동투입량의 선정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만약 임금협상에 노동생산성을 사용하려 한다면 사업장단위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임금협상의 대상은 주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지 
경제활동인구연보에 나타나는 취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노동성 노동통계국(BL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局長인 제롬(Jerome A. Mark)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임금자료는 주로 
사업장의 임금대장에서 추계되는 것이므로 임금과 노동생산성관계를 논할 때는 사업장의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노동투입량을 사용하여야 하고, 반대로 생산성의 변화와 근로자의 이동 
및 퇴직간의 관계를 보려면 경제활동자료(labor force date)를 사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취업과 
실업의 구분에 관한 자료는 經活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經活을 사업장의 노동생산성 추계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서 경활 자체의 자료로서의 

신빙성을 들 수 있다. 첫째, 경제활동인구상의 사업체 상용근로자와 자 업자, 무급․일급 등의 
구분이 응답자의 自意에 따르므로 신뢰성이 적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경활상의 분류에 따른다면 
사업체의 실태조사상의 상용근로자수에 경활상의 자 업자수와 무급․일급자수를 합하면 

이론상으로는 경활상의 취업자수와 일치하여야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경활상의 취업자수를 

넘어선다. 그 이유는 경활상의 상용근로자, 자 업자, 무급․일급 등이 이중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활의 標本母數調査는 10년에 한 번 하고 있기 때문에 경활도 산업별 
구조변화를 나타내는 대표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셋째, 경활자료를 살펴보면 제조업 
중 표본이 작은 산업의 경우 취업형태별 취업자수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 자료로서의 가치가 적고 

산업구조 변화를 짐작하기 힘들다. 그 이유는 경활이 가구조사이기 때문에 경활응답자가 주로 
집안에 남아 있는 주부나 할머니 또는 어린이들의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분류가 아닌 

세분류로서 산업별로 구분함으로써 응답된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리 나라의 생산성측정상에서 나타나는 여타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多要所勞動生産性의 공식통계화 방안, 그리고 산출물에 관련된 생산성측정시의 오류사항 및 
개선방안 등이 있으며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성측정의 국제간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勞動投入指數 산정의 기준을 근로시간(man-hour)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통계 자체에 근로시간을 정확히 포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관습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노동의 질적 변화를 고려한 노동투입지수 계산을 위해 생산직에서의 
기능직과 단순직간의 근로자수의 차이를 가중치로 하는 방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부가가치노동생산성이 기업경 성과 및 임금협상자료로서 작성된다면 생산성측정상 

불변가격으로 측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생산성본부의 경상가격기준 부가가치노동생산성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여진다. 넷째, 다요소노동생산성을 공식통계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생산성 향상이 단지 자본이나 中間財投入 증가로서 노동을 대체할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자본과 노동을 함께 고려하는 생산성을 노동생산성 향상측정의 

보조자료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산출물지수 계산상의 문제점으로서 
총생산물의 불변가격 계산시 사용하는 디플레이터로 인한 생산성측정의 下向編倚 현상과 

간접계산에 의해 계산되는 산출물이 전체 총생산물의 5% 정도를 차지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기업단위에서의 생산성측정방법은 주로 생산성분석의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데, 주로 
경쟁기업과의 비교, 각 부서와 근로자간의 상대적 성과측정과 비교, 그리고 단체교섭과 
성과배분에 있어서의 다양한 투입물에 대한 相對的 便益比較 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생산성분석을 통한 생산성향상프로그램의 개발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차원의 생산성개념과 측정방법과는 달리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며, 기업의 생산성향상 전략에 
따라 다양한 생산성지표가 사용될 수 있다.
기업단위의 생산성측정방법으로는 기업관리구조에 따라 생산성측정단위를 결정하고, 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구조분석을 통해 생산성측정을 하는 「구로자와」의 구조적 접근방법과 

다섯가지 經營目的(기업의 경 목표, 효율성, 유효성, 비교가능성, 성장추세)에 따라 생산성 
개념이 규정되고 각 목적과 수준에 따라 상호연관된 생산성지표가 측정되는 롤러의 접근방법을 

소개하 다. 또한 개별기업단위에서 사무직 노동의 생산성측정상의 문제점과 공공기관에서의 
생산성측정상의 문제를 검토하 다.
「구로자와」의 구조적 접근방법은 기업의 의사결정상 위계구조를 따라 생산성측정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근로형태에 따라 
표준근로시간, 총투입근로시간, 유효근로시간, 손실근로시간, 관리자책임 손실근로시간 등으로 
분류하여 노동의 총효율성을 근로자 효율성과 공정효율성으로 分解․分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표준적인 생산성보고서 양식을 작성․보고하고 매주 근로자 개개인의 생산성분석을 할 

수가 있다. 또한 생산가치와 부가가치를 구별하여 의미있는 실질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롤러의 측정방법은 다섯 가지 경 목적에 따라 해당조직의 효율성과 유효성을 측정하려고 

한다. 측정에 있어서는 측정수준에 구분을 두어 1차적 수준에서는 총수익생산성을, 2차적 
수준에서는 총전환비용의 구조에 따라 자원활용생산성과 자원생산성을, 또한 총전환비용과 
관련하여 이윤생산성, 운전자본생산성, 재고자산생산성을 측정하고, 마지막으로 생산적 잠재력을 
나타내는 잠재적 총수익개념을 도입하여 생산성지표의 계층에 따른 다양한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롤러의 접근방법이 시사하는 바는 기업의 조직수준과 복잡성, 그리고 생산성측정의 
기본목적에 따라 생산성지표가 위계적인 의사결정구조와 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經營參加는 여러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수준이나 형태가 적절한 것이었을 때 

비로서 생산성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경 참가를 통해 생산성향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던 기업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네 가지 특징들이 시사하는 바가 

많다. 첫째로는 이윤배분이나 성과배분제도의 정착, 둘째, 장기적인 고용관계를 통한 직업안정의 
도모, 셋째, 집단응집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수단의 존재, 마지막으로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권리의 보장이 바로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성과배분제도의 정착방안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경제불황여건을 이겨 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여겨지며,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정책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성과배분이란 노사합의에 의해서 도입되는 것이며 노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만 정착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라 나라의 노사관계 현실을 놓고 볼 때 그 정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로 노사가 이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노사간의 신뢰를 

형성시켜 나아갈 수도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성과배분제도 자체에 대한 노조의 불신을 해소시키는 

정부의 노력이 기대된다. 성과배분제도의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正의 효과, 즉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근로의욕증진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 제도라기보다는 임금상승률 억제의 

대책안으로 인식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성과배분제도의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과제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 및 
자금담당부서의 근로자들도 노동조합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경 정보 교환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방안, 둘째, 노사협의회법에 경 정보 교환시의 제시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방안(예: 재무제표, 각 항목별 부속명세서, 각 과목별 명세서), 셋째, 
성과배분 상여금의 최소한 25% 정도는 근로소득세 대상에서 경감하는 방안, 넷째, 주식으로의 
성과배분이 가능하도록 종업원에게 지급하기 위한 자기주식 취득의 허용방법으로서 독일식의 

제도를 채택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근로자에 대한 경 자료 분석교육의 기회를 넓혀주는 

방안으로서 실비에 의한 지역별 경 정보분석 교육실시, 여섯째, 노동관계자들의 상담역으로서 
공인노무사의 질적 증대와 전문화를 강구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성과배분제도 시행상 배분의 한 유형으로서, 그리고 성과배분제도와는 별도로 근로자 
재산형성의 역할을 담당하는 종업원지주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된다.
첫째, 우리 나라의 종업원지주제도는 퇴직후의 소득보장적인 성격보다는 주식거래의 
단기차익만을 노리는 제도로 잘못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이의 개선책으로 우리사주의 
법정예탁기간의 상향조정(3년에서 5년까지) 및 자금원천에 따른 법정예탁기간의 조정을 통해 
자금인출방식의 이분화 방안이 제시된다. 둘째, 우리사주조합의 기금조성을 위해 證安基金 중 
현재 남아 있는 1조원 정도의 10%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게 하는 방안, 셋째, 비상장기업 및 
비인기주식 기업에서의 종업원지주제의 활성화를 위한 확대종업원지주제의 고려가 필요한데, 즉 
계열기업의 주식취득이 허용되고 계열기업이 없는 경우 채권구입이 허용되어야 한다. 넷째, 
근로자 퇴직시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자사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서 최소한 公金利+α의 
수준에서의 매입보장이나 자사주의 보유기간별로 주식발행가격 및 세제지원을 차등적용하는 

방안, 다섯째, 종업원 주식배정수의 업종별 기회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종별 종업원 
주식배분비율을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대비하여 달리 배분하는 방안, 여섯째, 종업원지주제도가 
노사관계에 正의 효과를 가지므로 종업원지주제도 자체에 대한 정부의 홍보노력의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종업원지주제도가 성공하려면 주식시장의 안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일부 
투자자에 의한 주식가격 조작이 근절되어야 한다.
附 表

<부표 1> 전산업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부표 2> 광공업 센서스상의 1973년도 제조업 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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